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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제1절 개요

1. 배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취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혁신법 시행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 R&D 관리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운영(’19.10 기준)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 범부처 공통규범 성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법적 효력의 한계 존재

이에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법을 제정함

나. 입법 과정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발표(2018. 3. 7.)

「국가 R&D 혁신 방안」 발표(2018. 7.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2018. 12. 18.)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현장 의견수렴(2019, 총 32회)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공청회(2019. 7. 2.)

「혁신법」 국회 본회의 의결(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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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2020. 6. 2.)

「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0. 12. 22.)

「혁신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제정(2020. 12.)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 시행(2021. 1. 1.)

2. 구성

가. 혁신법의 구조

「혁신법」은 총 5개 장, 4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법 시행령」은 5개 장, 68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기관, 연구지원, 제도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서는 연구윤리, 제재처분 및 재검토, 

사후관리, 연구전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보칙 및 벌칙)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업무 위탁, 비밀유지의무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0개의 행정규칙을 운영하고 있음

<표 1-1> 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훈령, 고시)

근거 행정규칙명

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법 제13조, 제20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법 제21조(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

법 제24조 연구지원기준(고시)

시행령 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고시)

시행령 제33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시행령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훈령)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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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혁신법 구조도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4조(연구개발정보)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5조(정부의 책무)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2조(서식)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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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간접비계상기준산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고시)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제30조(이의신청)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

기준(고시)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 7 /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연구지원기준(고시)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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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등과의 관계

혁신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중 5개 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혁신법으로 이관

<표 1-3>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혁신법으로 이관된 조항

과학기술기본법 혁신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항 제외) 법 전반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1항 제외)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령)」은 폐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제38조(업무의 위탁) 제67조(업무의 위탁)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41조(벌칙) 

제6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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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과 혁신법 및 시행령 간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혁신법 및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2조(정의)

영 제2조(연구개발기관) 

영 제3조(연구개발성과)

영 제4조(연구개발정보)

영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제5조(기술수요조사)

제6조(공고 및 신청) 

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영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영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영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영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영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영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영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영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9조(협약의 체결)

제10조(협약의 변경)

제11조(협약의 해약) 

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영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영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영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영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영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영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영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영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영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영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영 제67조(업무의 위탁)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영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법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법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영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영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영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영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영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영 제30조(이의신청)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1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혁신법 및 시행령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영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영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영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영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영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영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22조(기술료의 징수) 

제23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영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영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영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영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영 제41조(기술료의 사용)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제24조의4(분류기준) 

제24조의5(분류 절차)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영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영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영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영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영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영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영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영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영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영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영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제28조의2(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영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영 제50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영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영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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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혁신법 시행규칙 간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별지 제6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7호서식]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단계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최종보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

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5로 이동  

[별지 제7호의4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기존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등 4개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통합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4개 고시･훈령 신설 

<표 1-6> 혁신법 제정에 따른 행정규칙 변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혁신법 및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법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영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기존 혁신법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고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고시]

연구노트 지침 [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신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고시)

[신규] 연구지원기준(고시)

[신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훈령)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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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가. 법적 성격 및 예외적용 사업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은 그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법을 

예외 적용하도록 규정

나.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과의 관계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과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서로 연관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1-7>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적용 법률

정책 수립,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예산 배분･조정 사업 추진 사업 평가

과학기술기본법 혁신법 연구성과평가법

「과학기술기본법」은 헌법 제127조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본 이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혁신법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법에서는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제23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제29조), 제도개선 권고(제30조) 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상위평가 등 사업 단위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선정･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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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처별 법률과의 관계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을 가지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학술진흥법」 등의 법률에서는

부처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조항이 혁신법과 상충되는 경우(예시 : 협약 방식, 제재 처분, 업무 위탁)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단, 혁신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혁신법 제9조~제18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있음(제1장 제3절 ‘적용 범위’ 참고)

라. 연구기관 설립･운영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재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 률 명 소관(가나다 순)

「학술진흥법」 교육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수산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표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한 법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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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부

<표 1-9> 연구기관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 예시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과 혁신법이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기관의 기본사업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4조 단서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규정할 수 있음

기본사업 관련 입법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마. Q&A

Q1.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예시 : 연차평가)

- 해당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혁신법과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혁신법과 부합하는 내용이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함

- 그러나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혁신법의 내용 또는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 예를 들면, 연차평가는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입법 배경 및

취지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연차평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혁신법에 위배

Q2. 개별 법률에서 협약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예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를 

근거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9조 제1항)

- 사업 공고 시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처별 법령에 수행 자격이 명시된 경우라도 혁신법 제2조 제3호 

각 호의 기관이 모두 신청 및 수행할 수 있음

  ※ 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나.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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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념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란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을 의미하며

(혁신법 제27조 제1항), ‘법령 등’은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을 의미함(혁신법 제8조 제2항)

즉,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및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을 포괄하는 개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연구

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고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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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구성

법령 행정규칙 각종 시책

법령 등

(법 제8조에 따라 제정･개정･폐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법 제27조~제29조에 따른 운영, 의견수렴 및 개선 대상)

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혁신법 제27조 

제1항), 법령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혁신법 제8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혁신법 제27조 제2･3항)

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의견수렴 및 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혁신법 제28조 제1항)

- 해당 조항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임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혁신법 제28조 제2항)

- 해당 조항의 취지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R&D 신문고 → 연구현장 의견제안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혁신법 제2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 17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함

라.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음(혁신법 제30조 제1항)

-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는 등 필요할 

경우 개선을 권고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혁신법 제30조 제2항),

-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음(혁신법 제30조 제3항)

- 또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혁신법 제30조 제4항)

마. Q&A 

Q1. 부처별 훈령･고시 등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 혁신법과 하위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 예시 :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구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기준, 기술료의 납부 및 감면

- 다만 혁신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규정 적용 및 이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혁신법을 인용할 필요

Q2. 혁신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은?

-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공문 등으로 의견 요청 필요

Q3. 혁신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공고문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포함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에 해당되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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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용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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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실무적으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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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6. 연구개발(R&D)사업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 ’25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나.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의미함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본 법률에서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혁신법 제9조~제15조), 성과관리 및 기술료(혁신법 제16조~

제18조), 보안(혁신법 제21조),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혁신법 제31조~제34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혁신법 제35조) 등의 조항 등을 규정 

다.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의미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국･공립연구기관을 의미함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차.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출연연구기관 등 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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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협약 체결은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주관/공동/

위탁 중 하나의 유형으로만 수행할 수 있음(Q&A 참고)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의 대상이며

(혁신법 제9조~제11조), 연구개발비 사용･관리(혁신법 제13조)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이고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혁신법 제16조), 보안대책 수립과 연구지원체계 확립(대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정) 의무가 있음(혁신법 제21조, 제24조)

라.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의미함

-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평가, 실태조사･분석 등은 혁신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마.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의미하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음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혁신법 제1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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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

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혁신법 제16조 제1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혁신법 제17조 제1항),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혁신법 제18조 제1항)

바. 연구개발정보

연구개발정보는 아래의 정보를 의미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국내외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마.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바.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사. 혁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연구개발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이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혁신법 제19조 제1항)이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목적(혁신법 제20조 제1항)

- 연구개발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서 규정하고 있음

사. 연구지원

연구지원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연구지원은 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체계의 확립)와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혁신법 

제24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기준을 정하고 매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함(혁신법 제25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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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지원은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 

등도 연구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음

아. 국가연구개발활동

국가연구개발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아래의 행위를 의미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자. 기술료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통상 정부납부기술료)

와는 상이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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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하는 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

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성과

(유형적 성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등록･기탁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

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품종, 표준 및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성과

연구개발정보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수행 정보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수행 주체 정보

연구개발성과 정보

국내외 과학･기술･사회･경제 동향 정보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했던) 자에 관한 정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 정보

그 밖에 과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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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든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도록 변경

-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가 삭제되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으로 수정되어 출연금이 아닌 예산비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포함

- ‘과학기술 분야’가 삭제되어 인문･사회과학분야 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를 별도로 정의하여 연구개발사업과 명확히 구분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을 주관･공동･위탁으로 구분하여 권리 관계를 간소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

∙ (전문기관) 업무 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 (연구개발성과) 기존 규정에서는 소유 조항에서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를 구분하고 등록 및 기탁 관련 조항에서 

10대 연구개발성과를 명시하였으나, 혁신법에서 이를 11가지 및 기타 유형으로 정비

∙ (연구개발정보) 연구개발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정의하여 기관과 연구자가 처리해야되는 정보를 명확화

∙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구지원을 정의하여 연구지원 관련 시책 수립 근거 확립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의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

∙ (기술료) 실시의 정의를 「특허법」 등과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기술료)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구분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연구지원 없음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전산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것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연구지원 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아래의 행위

- 연구개발 관련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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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Q&A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구성 관련

Q1.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 혁신법에 따라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기존 혁신법

주관 총괄주관, 주관

협동 주관

공동 공동

위탁 위탁

Q2. 기존의 연구개발과제가 총괄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개발기관)로 구성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 혁신법에 따라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 따라서 협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 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도 변경 가능함

-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협약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체결하여야 하지만,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서식1 – 별첨 양식), 협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시행규칙 서식2 – 제6조 제2항)

< 연구개발과제 구조 전/후 비교 >

< 연구개발과제 협약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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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중 ‘총괄연구개발계획서’에서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총괄연구책임자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공통의 연구개발계획(총괄연구개발계획)하에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들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조정･관리하고 연구개발

계획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등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총괄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의미함

- 이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어디까지나 연구개발기관의 지위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것이며, 

혁신법 시행 이전의 총괄주관기관과 같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협약･평가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성과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행권한을 받아야 함

Q4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협약 시 모두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선정･협약 이후에도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 및 변경 가능함

  ※ 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Q5.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해야 함

Q6.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 (성과 소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소유(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수행 전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음(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제4조)

- (연구개발비 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별도 제한이 없음(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 

- (기관부담금)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공동 위탁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제한 적용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40% 원칙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부담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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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연구개발과제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오해하여 기존에는 위탁이 가능하였는데 혁신법에 따라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은 혁신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위탁 가능 

기존 혁신법 위탁가능

주관 주관

* 여러 과제가 연관된 경우 주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 수행 가능

O

협동 O

공동 공동 X

위탁 위탁 X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 ’20.3.17.) 제2조(정의)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Q8.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협약’은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하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협약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임

Q9.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이 있는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신청과 협약 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청 

절차는 불필요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체결 이후 추가되는 경우 협약 변경에 해당되므로 협약 변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필요

Q10.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A대학이 B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 수행할 수 없음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Q11.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A대학이 C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ex) A대학이 D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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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법인등록번호는 같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기관･단체가 같은 연구개발과제 안에서 다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격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하는 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관청이 과세편의를 위해 부과한 번호로 법인격과는 무관함

- 따라서 법인번호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기관･단체가 같은 연구개발과제 안에서 주관/공동/위탁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예: 동일한 

A 법인 내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른 a기관과 b기관이 주관-공동으로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 

Q13. 모회사(A기업) – 자회사(B기업) 간 별도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중인 모회사(A기업)를 자회사(B기업)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 모회사(A기업)와 자회사(B기업)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A기업(주관)-B기업(공동) 등의 형태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함

- 또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중인 모회사(A기업)를 대신하여 자회사(B기업)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함. 이 경우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협약 변경으로 부처와 상호협의(실무상 승인)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Q14.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 가능한지?

  ex) A기관이 E과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F과제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두 과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함

Q15. 같은 기관에서 다른 연구팀이 동시에 같은 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 어떻게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ex) A대학이 F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로 참여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ㄱ교수인 상황에서, A대학의 ㄴ교수 연구팀이 

F과제에 위탁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에 연구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또한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배분하여 사용

- 예시의 경우 ㄴ교수 연구팀은 해당 과제에서 별개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ㄱ교수 연구팀과 

연구 내용 및 연구비 배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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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요건 관련

Q1.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혁신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 해설, p.13)

Q2. 공기업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공기업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4호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

Q3.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

(260목으로 편성)을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이 경우 연구용역은 연구개발과제이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4.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혁신법 시행령 개정(24.2.6)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소재한 법인도 

혁신법 제2조 제3호에 포함되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5. 연구개발기관의 수행 자격을 부처별 규정이나 사업 공고 등에서 추가로 한정할 수 있는지?

-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기준 등을 제한하여 공모할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다만, 혁신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단체 외의 기관에 대해 추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혁신법의 내용과 배치되는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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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지정 관련

Q1.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령, 고시, 공고, 추진계획 등 대외에 공개되는 문서를 통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및 지정해제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와 대상기관을 통보하여야 함(혁신법 제22조 제6항)

Q2.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전문기관의 업무를 외부 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행 받은 업무 전체를 다시 대행 맡길 수는 없으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업무를 용역 

형태 등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 

Q3.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지?

- 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업무는 대행만 가능하며,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이 가능함

Q4. 모든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행위를 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전문기관이 혁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이거나 기존의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전문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혁신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기관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불필요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Q5. 사업단도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 사업단이 전문기관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여 협약, 평가, 정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됨(혁신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 따라서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은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령, 고시, 공고, 추진계획 등 대외에 공개되는 

문서를 통해 사업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혁신법 제2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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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적용 범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6.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7.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 법 제3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가. 개요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

- 실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주요R&D) 또는 기획재정부(일반R&D)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을 의미함

- 예산 중 일부를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서 연구개발 

내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에 대해 동 법을 적용

* 대학혁신지원(교육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과기정통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본경비(농식품부), 질병관리청 

기본경비(질병청)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비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혁신법 적용 여부는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 필요

특정 사업 유형의 경우 혁신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법 제3조), 다른 법률을 적용함(법 제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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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제3조)

혁신법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재처분 등

다른 조항은 혁신법을 적용함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제16조,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

  ➊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제1호)

-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립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60-01목)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도 해당

- 이 유형의 사업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과 기관 내규가 적용됨

  ➋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제2호)

- ODA,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국제부담금(340-02목)

으로 편성

- 이 유형의 사업은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부에서 국제기구(예 : OECD)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협정･조약 또는 해당 국제기구 등의 규정에 따름

  ➌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제3호)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방사업 중 혁신법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사업

- 이 유형의 사업 추진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름

  ➍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제4호)

-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되는 부처별 정책연구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본사업

- 정책연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이에 근거한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혁신법 제1장, 제3장~제5장을 따름 

- 이 유형의 사업 추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본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기관 내규에 따름

  ➎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제5호)

- 기획･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위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2021년 예산부터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목)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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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➏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제6호)

- 「학술진흥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의미

  ➐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부 

소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과기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실무적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을 적용

다. 혁신법 일부에 대해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사업(제4조 단서)

혁신법 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 즉, 다른 법률에 혁신법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하며, 혁신법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혁신법을 적용

- 중앙행정기관이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연구운영비 사업이 혁신법에 따른 기본사업에 해당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률에 명칭과 설립 있는 기관* 및 그 부설기관을 의미함

* 예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절차 사업 유형 적용법률

∙ 사전기획

∙ 예고 및 공모

∙ 연구개발과제 신청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선정

∙ 협약 체결･변경･해약

∙ 연구개발과제 수행 평가 및 보고

중앙행정기관 직접 수행 사업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외국과의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

하는 사업
해당 협정･조약 등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분야 사업 국방과학기술촉진법 등

정책 개발, 정책 현안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정부출연기관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전문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 업무 수행사업 국가재정법 등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고등교육법

산학협력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 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산학협력법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기출연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

<표 1-11> 사업 유형별-절차별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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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

* 320-01목(민간경상보조), 320-07목(민간자본보조), 330-01목(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목(자치단체 자본보조)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

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5)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 연구개발비의 사용･정산, 시스템 사용 등 혁신법과 보조금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혁신법을 적용하며,

- 보조금법 중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5조의2), 보조사업자 공시(제26조의10),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15조) 등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은 보조금법을 적용

절차 사업 유형 적용법률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 연구개발성과 귀속･활용

∙ 기술료 징수･사용

중앙행정기관 직접 수행 사업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외국과의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해당 협정･조약 등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분야 사업 국방과학기술촉진법 등

정책 개발, 정책 현안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정부출연기관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전문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 업무 수행사업 국가재정법 등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고등교육법

산학협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 지원사업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산학협력법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 연구개발정보 처리 및 보안

∙ 부정행위 제재처분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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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혁신법과 보조금법의 공통 규정(적용법률 표시)

업무 단계
보조금법 혁신법

주요내용 근거 주요 내용 근거

교부

신청
신청

∙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

∙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 제출

법 제16조

영 제7조

∙ 중앙행정기관이 공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법 제9조

교부

결정

선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여 결정

∙공모일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법 제17조

∙ 선정평가 실시(지정 시 선정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 평가 생략 가능)

∙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체결

법 제10조

법 제11조

법 제14조

교부
∙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지침 제17조 ∙ 일괄지급 또는 건별지급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9조

사업

수행

집행

점검

∙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법 제25조

법 제26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가능 법 제15조

실적

평가

∙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운영하며 점검

실적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연1회)
지침 제33조 - -

정산

실적

보고

∙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10억원 이상은 회계 감사보고서도 같이 제출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법 제13조

시행령 제26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금액

확정

∙보조사업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지 심사

법 제28조

법 제2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 실시

(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으로 정산 가능)

집행

잔액

반납

∙ 집행잔액, 이자, 수익금을 반납 지침 제26조 ∙ 집행잔액, 위반금액 등 반납

사후

관리

정보

공시

∙ 1천만원 이상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
법 제26조의10 - -

연장

평가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

법 제15조

영 제6조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결과는 e나라도움에 연계

- 집행 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통합 EZbaro)을 통해 관리하나 그 결과는 통합

RCMS 시스템에서 모두 취합 후 e나라도움에 제공

- 지자체보조사업 등 연구비시스템을 통해 직접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되

그 집행 내역은 통합 RCMS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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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부처별 법률 및 관리규정

∙ 혁신법령 및 하위규정

혁신법

제3조의

사업

직접수행사업

(제1호)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혁신법 제9조 ~ 제18조까지의 사항 ⇒ 종전과 

동일(기획평가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변동

사항이 상이)

∙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등의 조항 ⇒ 혁신법 적용

국제분담금

(제2호)
「국가재정법」, 개별 협정･조약

국방･보안사업

(제3호)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정책연구사업

(제4호)

「(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기획평가사업

(제5호)
사업별 운영방식 상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6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대학재정

지원사업

(제7호)

해당사업 관리 규정

혁신법

제4조 

단서의 

사업

출연연 기본사업 기관설립 근거법, 기관별 내규

∙혁신법 제9~12, 14, 1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 종전과 동일

∙ 그 외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 혁신법 

적용

기타 보조금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혁신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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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Q&A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 관련

Q1.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R&D 성격인 사업은 혁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은 아님

- 해당 사업 운영 시 혁신법의 절차나 서식을 준용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재처분 등 혁신법에 

따른 처분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Q2. R&D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R&D 성격이 아닌 사업도 혁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R&D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R&D 성격인 사업이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임

Q3.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서 R&D와 비R&D로 내역사업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 R&D 성격이 아니더라도 R&D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이나 내역사업에서 

R&D와 비R&D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 R&D 내역사업에만 적용

Q4. 하나의 세부사업에 혁신법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업이 혼재된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예시) 내역사업으로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된 경우, 세부사업이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역사업과 

공모를 통해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등

- 내역사업 또는 사업의 세부 내용에서 혁신법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예외 가능

제3조 관련

Q1.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내에 연구용역비(260목)로 집행하는 용역과제는 혁신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적용을 받지 않음

Q2. 중앙행정기관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 제3조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 해당되지 않음

Q3 국방 분야의 사업에서 보안과제와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가 모두 포함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혁신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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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련

Q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혁신법 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 법률에 기관 명칭이 명시되지 않고 설립 여부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Q2.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 다른 법률에서 어떠한 조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 필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3. 기관이 일반출연금(350목)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혁신법 제4조 단서에 따른 기본사업에 포함되는지?

    ※ 국립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국립생태원 출연 등

- 연구개발예산이 아닌 일반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음

Q4. 기관 기본사업이 혁신법 제3조와 제4조 단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예: 경인사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제3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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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체별 책임과 역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화 촉진

8.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가.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또는 수행 주체가 되는 정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혁신법 제5조부터 제7조)

- 본 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역할은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역할 분담을 규정함(혁신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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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의 책무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원칙을 이관하여 

정부의 책무로 명문화(혁신법 제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투입 대비 경제적 성과를 내포하는 “효율성” 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 파급력 등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2호)

- 혁신법 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 및 책임 강조(제5호, 제6호)와 함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에는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제8호)하도록 새롭게 규정함

다.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의 당사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그간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향해야 할

원칙과 철학을 제시(혁신법 제6조)

- 특히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며(제2호), 행정부담 등 연구 이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등(제3호)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

라.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정부, 연구개발기관과 구분되는 연구자 본연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혁신법 제7조 제1항)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실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제1호)

- 경제적･사화적 영향을 고려하되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 발휘(제2호)

- 연구윤리 준수, 진실하고 투명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제3호)

또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함

(혁신법 제7조 제2항)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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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과 조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

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부칙 제4조(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

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부칙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6조(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으로 본다.

가.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

혁신법 시행 이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혁신법에 따른 행위로 인정(부칙 제2조)

- 예를 들면, 혁신법 시행 이전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혁신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혁신법 시행 이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다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나.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혁신법을 적용

다만 종전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부칙 제3조)

- 종전에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종전 규정을 

따름(부칙 제4조)

다.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제재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부칙 제5조)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참여제한 처분은 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에 해당함(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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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Q&A

Q1. 기존에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동 법이 적용되는지?

- 기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과제 운영 

전반에 대해 혁신법이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Q2.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협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 협약의 내용이 혁신법 및 하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으며,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중대한 경우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Q3. 단년도 협약을 체결한 다년도 과제의 경우, 협약을 개정하여 협약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지?

- 협약 종료 전까지 협약 종료일을 과제 종료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 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Q4.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1) 참여제한 등의 기간은 어느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지? 

    2) 혁신법 제33조에 따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 1)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종전 규정(과기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개별부처의 제재처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2) 과기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이나,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일이 ’21.1.1. 이후인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요청 가능

Q5.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준수할 필요

Q6. 20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Q7.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집행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집행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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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연구개발단계가 3년인데 1･2차년도에 이미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시 1･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함

Q9.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이 2019년에 이루어졌으나 등록은 혁신법 시행 이후인 2021년에 등록되었다면 혁신법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특허 등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없는지? 

- 혁신법 제16조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법 시행 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름(혁신법 부칙 제3조)

- 즉, 과제협약일을 기준으로 협약일이 혁신법 시행 이전이라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및 혁신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혁신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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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기획 및 예고

1. 사전기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2.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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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상향식(Bottom-up) 연구개발 수요조사 및 하향식(Top-down) 사전

기획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개발 기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나. 수요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함

- 수요조사에는 목표 및 내용, 수행기간, 동향 및 파급효과,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수요조사 실시의 예외

∙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다. 사전기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기대효과를 

미리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기획 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사전 기획 절차는 부처별 재량으로 자율 시행하되, 최종 결과물(RFP 등)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원칙으로 함 

- 혁신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는 1회 이상 시행 필요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 정부 주도적 사전기획의 의무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

∙ 기초연구, 단기 연구를 제외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 조사

∙ 6개 항목에 대한 의무적 기술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사전기획

∙ 정기적인 수요조사(Bottom-up)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사업 특성에 따른 수요조사 항목 및 실시의 예외 허용

∙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을 통한 Top-down 기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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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 및 공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지원 내용

    다. 지원 기간

    라.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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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참여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 공모 일정 등을 미리 알리는 예고제도 도입

※ 불특정 시점에 짧게 추진되는 과제 공모는 부실한 연구팀 구성과 부실한 연구개발 계획을 양산할 수 있음

연구자가 연구 주제 선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규정

- 필요 시 지정 등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예고의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함

* 혁신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적인 공고시기를 고려하여 예고 시기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1월 중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혁신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을 공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예고를 하여야 함

예고 시 아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고 가능함

  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 성격, 기본방향 등을 안내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제품･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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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 해당연도 사업의 사업비 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개략적인 개수 및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전체 및

해당연도) 등을 안내

  ❸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평가, 확정･통보 및 연구개발 개시, 연구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개략적인 

절차･일정 안내

  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 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및 지원 기간 등을 안내

* 예: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 ** 예: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경쟁형 등

다. 예고 대상제외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 예산안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함

*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긴급사유 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임

라. 예고의 방법 및 수단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별로 소관 전체사업에 대해 동시에 예고*할 것을 권고하며, 예고 

수단은 아래의 예시 참조

* 사업별로 예고하되, 동시(또는 유사시기)에 예고하는 것도 포함

- (예시1)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과제지원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NTIS 포함) 

등을 통해 상당기간* 동안 공고

* 예시: 예고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작일까지

- (예시2)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연구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 배포

- (예시3) 그 밖에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문서, 매체를 통해 공고

마. 공모 및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❶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목적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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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 혁신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계상 불가 과제 여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에 따른 계상 

불가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❷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❸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를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공고시 

포함하여 안내하는 것을 권장)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보다 단축 가능

선정평가 결과 선정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을 30일보다 단축할 수 있음

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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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공모의 예외
(또는 공고기간의 

단축)

∙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
∙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

공동연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
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혁신도약형･경쟁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표시

∙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목적
  - 지원내용(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내용 포함)
  - 지원기간
  - 보안과제 여부
∙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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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전검토 및 선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

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선정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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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시 선정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선정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정결과 통보 및 통보 대상을 명문화하여 연구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합한 

대상에 대한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되 전문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

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가. 삭제 <2024. 12. 31.>

나. 삭제 <2024. 12. 31.>

다. 삭제 <2024. 12. 31.>

라. 삭제 <2024. 12. 31.>

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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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과제 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시 제시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접수 

방법 등을 참조하여 과제를 신청

- 연구개발계획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8호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관련 사항은 신청 시가 아닌 협약 시 제출하는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매뉴얼 2장 제7절)’의 다 항목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항목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현황(협약 시 제출)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다.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에 앞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해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혁신법 제10조 제1항, 혁신법 시행령 제11조)

사전검토 항목

∙ 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함

-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비율 및 선정기준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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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선정평가위원이 단계･최종평가 

및 특별평가에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 시행(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 기준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원칙

  -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및 제척기준(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4항 관련)

  - 필수 제척대상 위주로 적용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제의 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을 최소화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출연연, 과기출연연, 특정연의 최하위단위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한정하여 제외 적용한다.

<표 2-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제척기준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해야함(혁신법 제14조 제4항, 혁신법 시행령 제2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마.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의 기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공고 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처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 기준 및 적용방법을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각 호에 해당 여부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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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예시)

구분 기    준

우대

1.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우수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높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4. 기술실시를 통한 정부납부기술료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6.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7.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8. 지속적으로(최근 3년 이상)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9.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10.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1.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불리한 대우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리한 대우는 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상기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신청자격 검토 단계에서부터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바. 신청과제의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를 함에 있어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표 2-3> 선정평가 평가항목

필수

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선택

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등을 평가해야 함

※ 유사･중복성보다 '차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검증은 평가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되 ‘차별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판단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서면평가, 대면평가(발표, 토론 등), 온라인평가, 

현장평가 및 이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은 과제 특성을 반영한 평가절차 및 평가 기준을 과제 공고 시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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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여부, 평가위원 명단,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혁신법 제14조 제5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혁신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자.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선정절차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대상에 대한 검토 

여부･절차가 불명확하여 선정평가 과정에서

함께 검토

∙ 선정평가에 앞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정평가 부담 경감

우대･감점 

기준

∙ 세부적으로 규정된 우대･감점 부여항목과 

부여점수 등을 적용

∙과제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불리한 대우의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공고 시 안내하여 이를 선정평가 시 적용

평가위원 

제외대상

∙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 선정 제외대상이 광범위 

∙ 필수/선택적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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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Q&A

Q1.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은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감점을 연구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지?

-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협약의 당사자로 하고 있어 법리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혁신법 제10조 제1항, 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체･연구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가･감점의 검토 및 부여도 기관, 단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혁신법 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Q3.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는지?

- 입법 취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시행령에 적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적용방법(감점 등)은 재량사항임

- 따라서, 사업 및 과제의 공고 시 불리한 대우(감점) 사항으로는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 이외의 사유를 

명시할 수 없음

Q4. 혁신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해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 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선정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

-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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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1.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

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관행적 연차협약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연차평가･정산에서 단계별 평가･정산 원칙으로 전환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단가･수량 

중심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

※ 단, 연구시설･장비비 및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등 일부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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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정산 원칙 하에서 단계 내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을 허용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임

나. 협약 체결 원칙

(협약체결 단위)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차협약･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단계(다년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가 중단(해약)될 수 있음

(협약의 당사자)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부처･전문기관과의 협약 당사자이며, 연구자는 

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전문기관은 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자격으로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

- 주관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도 부처(전문기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부처･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짐

다. 협약 체결 절차･방법

(협약체결일)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함

※ 협약대상 통보 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등 협약체결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 

(협약체결 명의) 표준 협약서식 내 각 협약의 당사자(부처･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가 협약내용을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

- 다만 전문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부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부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단 

명의로 부처를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 소속기관 명의로 협약을 체결)

(협약 체결 절차)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전자협약 체결 시 부처･전문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협약 체결 및 

필요서류 안내, 협약서 발송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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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인편의 방법 등으로 안내･발송이 가능하며,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송 가능

(협약서 보관)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장의 

개별 협약서 열람이 상시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협약을 진행한 경우, 협약이 완료된 개별 협약서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발송하여 상호 보관하여야함

[그림 2-1] 협약 체결 절차

[그림 2-2] 혁신법에 따른 과제구조와 협약방식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협약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체결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p.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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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약 체결의 내용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처･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쌍방 의사합치에 의해 협약을 체결

  ❶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란 세부항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세부항목별 총액만 개괄적으로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을 의미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 단, 연구시설･장비비 및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는 제외

  ❷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은 협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쌍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혁신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세부조건을 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의무 부과(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매뉴얼 2장 제7절)을 참고)

  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혁신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마. 표준 협약 서식

연구개발과제의 표준 협약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협약의 세부조건(예시)’으로 구성하여

정하고 있음(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❶ (과제 협약서) 협약의 당사자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

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 다만 전문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부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최초 협약 이후,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협약의 변경 필요

  ❷ (협약의 세부조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

기관의 권리･의무를 정하도록 함

-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을 예시로 활용하여, 혁신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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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❶ (계획서 표지) 제출인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❷ (본문1)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❸ (본문2) 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필수 입력항목을 선택적으로 설정 가능

❹ (별첨 :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를 두고 

추진･관리될 경우에 작성

    -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각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그 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협약 체결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확인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첨부서류로 제출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한 사항

* 협약 시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함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신고 사항

∙ 특수관계자(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연구개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자)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소속 연구개발기관장에게 보고, 연구개발

기관장의 검토･승인(1차 검증) 및 전문기관장의 승인(2차 검증) 필요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협약체결 단위 (계속과제의) 연차협약 전체 연구개발기간

협약 당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협약 체결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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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 제3항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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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규정의 취지

협약의 당사자로서 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약변경을 강조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변경은 당사자 간 통보를 통하여 변경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해소

협약 변경 절차로서 ‘상호간 문서를 통한 사전 협의’ 또는 ‘특별평가’를 명시

연구개발환경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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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실무상 승인사항)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에서 가능하며, 수행 중 간접비 고시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도 포함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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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 및 제74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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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 단,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은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처(전문기관)가 연구개발기관과 성실한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및 중단하거나, 특별평가를 거칠 수 있음

- 그 외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동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에만 한함), 제5호 및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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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미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 통보사항)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됨

-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구분 세부 항목
승인/

통보
관련 법령

기관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연구개발기관 

외 변경
④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기관정보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 정보변경

(기관명칭, 기관장 등)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인력

변경

연구책임자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연구자

(연구책임자 제외 )
④ 연구자 변경(연구책임자 제외)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2호

연구자 외 변경 ⑤ 연구지원인력 등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연구개발기관외 인력 ⑥ 연구개발기관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인력변경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표 2-5> 통합정보시스템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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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변경의 상호 협의 사항은 실무 상 승인사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구분 세부 항목
승인/

통보
관련 법령

연구

개발

목표

･

내용

연구개발 목표

① 최종/단계 목표변경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② 성과 및 성능 목표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연구개발 내용

① 추진전략, 방법 등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1호

② 기술기여도
상호협의

(승인)
영 제39조 제2항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① 연구개발비 총액변경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② 연구개발기관 부담금변경(현금/현물간 변경 포함)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인건비 ①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변경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연구활동비
①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변경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②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위탁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국제공동연구비 ① 계획대비 변경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연구시설･

장비비

①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② 보유현황 변경 통보 (현물과 연계)

③ 설치･운영 장소 변경(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 )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④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 금액 변경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 감액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3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2항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3항

② 연구수당 증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 금액보다 증액 불가

승인

간접비
① 간접비 감액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3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② 간접비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 변경

①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단, 승인사항은 제외)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3호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
①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 승인 (평가 시 활용)

연구개발비 계좌 ①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연구

기간

연구개발기간

변경
① 전체/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 제2항

기타 기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 시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3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5호

영 제14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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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약 변경 절차

(중요한 협약 변경) 중요한 협약 변경의 경우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 

신청에 따라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협약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 수행

(경미한 협약 변경)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

-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부처･전문기관은 협약변경 처리된 사항을 포함한 협약 변경을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를 확인

[그림 2-3] 협약변경 사항 구분에 따른 변경 절차

마. 협약의 해약

부처･전문기관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즉시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하고, 협약을 해약

협약 해약 이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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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 

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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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평가 요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변경(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및 과제 중단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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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1항)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 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➋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➌ 연구개발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협약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요청을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환경 및 상황의 변경에 따라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변경을 위한 특별평가를 부처･전문기관에 표준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표준으로 함     

  ➎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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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평가 후속조치) 특별평가를 거쳐 결정된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은 각각 ‘라. 협약 변경 절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협약의 해약은 ‘마. 협약의 해약’의 절차를 준용

- 특별평가 결과 협약 변경 또는 과제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은

위반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에 시정 요구

- 특별평가 결과 협약 변경 또는 과제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부처･전문기관은 특별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수용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연구개발 환경 변화 또는 목표 조기 달성)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평가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종평가와 특별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평가결과는 각각 도출하여야 함

사.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협약의 당사자 협약변경의 ‘승인’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협약변경 절차
협약변경의 승인/통보사항 기준 및 

요구절차 부처별 상이

혁신법에 따른 통일된 기준 적용

경미한 사항은 통보로 갈음

협약 해약 사전절차
협약해약의 사전절차

부처별 상이

평가단에 의해 전문적인 평가(특별평가)를 거쳐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이 가능

아. Q&A 

Q1.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이 있는지?

-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경우, 선정 취소가 가능함

Q2. 과제 시작 이후에만 협약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함

- 단, 협약 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및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전 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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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제까지 신청 해야하는지?

- 협약 변경은 사전 변경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Q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할 수 있음

Q5. 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 혁신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되었음.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혁신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함 

  � 만약, 이미 연차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

- 혁신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음.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Q6. 협약 체결 이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참여시키려는 경우 그 절차는?

-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

-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함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함

Q7. 과제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여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협약체결 이후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중요한 사항의 협약 변경에 해당함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변경해야 함

- 다만, 선정 후 협약 전에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보 변경 수준에서 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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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연구책임자(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 변경을 위해 상호협의나 특별평가를 꼭 실시

해야 하는지?

- 연구책임자 변경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임의적 변경 및 수행포기를 

지양하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함

- 다만,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및 과제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책임자 변경의 승인여부, 

불가피성, 과제중단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본국귀환, 사고･재해,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 담당 업무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 또한,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연구책임자 

변경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중단여부 등에 대해 평가단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Q9. 연구책임자가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 중 어떤 것을 변경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및 상황, 과제수행에 있어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역할, 성과관리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개발기관에서 지속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 또는 기존 연구책임자가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적절성 등 판단을 위해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변경 절차를 진행

Q10.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후속조치는?

- 연구개발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은 연구책임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6개월이상 장기간 부재 등) 특별평가 

등을 거치거나 협약변경을 통해 중단,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특별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연구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부재기간, 연구개발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조치 시행 

-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할 경우,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함

Q11. 혁신법 이전 협약 변경 시 승인 사항으로 관리하던 참여연구자(예: 핵심연구자)도 혁신법에 따라 통보 사항이 

되는 것인지?

- 혁신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해석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를 제외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변경은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변경은 협약 변경 시 통보사항임

Q12. 연구책임자(주관, 공통, 위탁)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는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됨

-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 변경 등 과제의 변경, 중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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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음

Q14.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의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 혁신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등 승인사항은 제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등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통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IRIS(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공문, 증빙자료 등 필요한 자료는 시스템에 첨부하고, 별도 공문 발송은 생략 가능)

Q15.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해당 연구개발비를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약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협약변경의 승인사항과 통보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당초 협약체결 당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이 아닌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협약변경 사항임

- 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은 경미한 

협약 변경에 해당되어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연구수당이나 간접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등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함

Q16. 혁신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평가 실시 사유가 발생한 기관만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만약, 혁신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특별평가를 요청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혁신법 제15조 제1항 후단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는 특별평가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만 대상으로 함

-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혁신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과제 중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요청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 내용을 포함하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을 중지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Q17.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협약 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후속조치는?

-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임

- 따라서 사업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 및 협약 상 의무의 이행을 확인 및

점검하는 사후점검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재사유에 대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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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및 보고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

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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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 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최종평가･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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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것을 명문화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감액,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과제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음

특별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평가실시)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수행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으로 분류함.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단계 및 최종평가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단계평가 시)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3. 통보된 평가 결과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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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과정 평가

기존

(관계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중간･최종평가 :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 평가결과 ‘실패’ 과제 → 성실수행 평가를 통해 제재조치 면제여부 결정

   ☞ 성과평가 → (실패 시) 과정 평가 →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

혁신법

(관계 법령) 혁신법

∙ 단계･최종평가 :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

∙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

   ☞ 성과평가+과정평가 → (극히 불량 등급) 중단 및 제재처분

<표 2-6> 연구 수행과정 평가지표 예시

평가지표(예시) 세부 지표(예시)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수행방법의 평가

  - 연구 성격상 반복수행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연구목표 도출 실패 후 1회 이상 재시도했는지 여부

  - 연구 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 수행과정의 평가

  - 연구 노트 등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 연구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초기･수정모델, 실험데이터 등 유･무형적발생물의 존재 여부

  -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지, 참여기업의 변경, 부도 등으로 인하여 연구 

진행에 곤란 등의 존재 여부

  - 연구환경 구축의 적절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 연구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

  - 당초 목표한 A라는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파생된 B라는 결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

    * 3M사의 포스트잇, 머크사의 발모제 프로페시아, 화이자사의 비아그라 유사 사례의 경우 등

∙ 연구대상 및 방법의 독창성

  - 기존의 연구사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대상에 도전

  - 전례 답습이 아닌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방법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 학술적･사회적으로 공헌

∙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

  -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기존의 장애 요인 해소 등을 통해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인 경우

  - 당초 목표한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결과도출을 위해서 시도했던 접근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

(평가결과) 수행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해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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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및 총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 및 최종평가 면제 가능(혁신법 제12조 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평가결과 통보) 단계 및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평가결과 통보 범위

∙ 평가결과 통보 대상

   - (선정평가) 과제수행을 신청한(탈락자 포함)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단계･최종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통보 방법

   - 전자문서(공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내용증명, 통합정보시스템 등 보낸 일시와 받은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별 통보

∙ 통보 정보의 범위

선정 여부 중단･계속 여부 점수･ 등급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선정평가 ○ ○ ○

단계평가 ○ ○ ○ ○

최종평가 ○ ○ ○

※ 평가위원 명단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필요

※ 참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4.4), Ⅲ. 주요내용, 1. 공통사항

다. 특별평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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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특별평가 실시 사유

구분 사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평가 실시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③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특별평가 신청

①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 등을 결정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보완･변경･중단, 지원 연구개발비 증･감액이 가능(혁신법 제12조 제3항)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할 경우 중단 가능(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단계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방식 

추진 등)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단 가능(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 단계평가 결과 유사 연구성과가 개발되었거나 연구환경이 변화되어 연구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중단이나 연구개발목표, 연구책임자 등 변경 조치 가능

※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평가결과는 각각 도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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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등 후속 조치를 과제 공고 혹은 추진 초기에 

명문화 하여 공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 가능

(혁신법 제12조 제3항)

※ 후속 조치의 상세 내용은 부처･전문기관에서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바. 이의신청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

이의신청 범위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

(상대 ･ 절대 ･ 혼합, 서면 ･ 토론 ･ 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정

사.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 단계･최종평가(성과평가) → 실패 시 중단 및 제재조치 

→ 예외적으로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

∙ 단계･최종평가(성과 및 과정평가) →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중단 가능 및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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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Q&A

Q1.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는지?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Q2.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자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해당 위원회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의 평가단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혁신법 제15조의 특별평가 사유에 의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혁신법 제15조에 의한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음

Q3.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인지? 또한 심의위원회 도입 취지는 무엇인지? 

-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로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은 

평가단을 통해 판단하되,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만으로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평가단에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Q4.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살펴볼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업무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Q5. 특별평가 이후 최종평가를 부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 특별평가를 거쳐 중단된 과제 중 혁신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단계평가를 거쳐 혁신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관 부처가 최종평가 별도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Q6. 과제(활용)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의 단서조항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 

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과제 담당관의 평가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부처의 운영 지침･규정 등에 과제 담당관의 평가 참여에 

대한 사항(평가 참여 목적, 범위, 역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 89 /

Q7. 연차평가 폐지 후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과제를 변경 및

중단해도 되는지?

- 과제의 성과 관리를 위한 진도점검, 중간컨설팅 등은 가능하나, 이를 단계/최종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점검 결과를 

근거로 과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혁신법에 위배됨   

- 그러나 성과점검 시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실시 사유 발견 시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것은 가능함

Q8.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함께 실시 후, 그 결과 “과제중단”이 되었을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단계평가와 특별평가 결과 “과제중단”이 되었을 경우,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수행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단계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Q9. 과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 참여제한 확정, 목표 조기 달성, 환경 변화 등 법에 명시된 특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바이며,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과제의 중요한 사항 변경 가능 

  ※ 중요한 사항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Q10. 특별평가 기간 중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한다면 연구기간 산정 방법은? 

- 특별평가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한다면, 연구개발기간 만료 전에 협약 변경을 

하여 특별평가가 소요될 기간만큼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특별평가 결과 “과제종료”가 아닐 경우, 특별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장기간 소요되었다면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 연구개발기간 연장이 가능함

Q11. 최종보고서 미제출시 최종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 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를 재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간 제출된 연차･ 

단계 보고서, 연구노트,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해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극히 불량 등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Q12. 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도 최종보고서 제출이 필수인지?

- 단계 또는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의 효용성 측면에서 필요시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Q13.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결과 취소 및 재평가 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및

재평가 실시 후 재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Q14. 혁신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과제의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위탁기관의 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90 \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요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세부내용 및 제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법 제12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③ 법 제12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⑤ 법 제12조 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⑥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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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제출기한을 제도화 함

나.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과제 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연차보고서,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차보고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

연차보고서 세부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각 단계가 끝난 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보고서는 「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

단계보고서 세부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로,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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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세부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활용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중앙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 성과활용보고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

성과활용보고서 세부내용

∙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활용 등 성과활용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 최종보고서의 제출 의무, 세부내용, 제출기한 등만 제시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 의무화, 세부내용과 제출기한 명문화

라. Q&A

Q1. 단계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제출하게 되면 단계평가가 차단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단계평가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개발계획 등을 수정･보완하게 됨

- 단계보고서에는 향후 과제 수행계획이 포함되며, 차 단계 연구수행을 위한 협약 변경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보고서의 

제출은 단계가 끝난 날까지 완료함이 타당함. 이때 단계보고서는 단계평가 이후 수정･보완 된 최종적인 단계보고서로 

보아야 함

- 한편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Q2.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 

-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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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

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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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제 <2022. 6. 28.>

② 삭제 <2022. 6. 28.>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삭제 <2022. 6. 28.> 

⑥ 삭제 <2022. 6. 28.> 

⑦ 삭제 <2022. 6. 28.>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2. 제3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2.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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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구자의 원천적 권리를 강조

주요 분야별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유지･보관 및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효율적 성과관리 추진

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원천적 권리는 연구자에게 있음을 강조

<표 2-8>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자

(원천적 권리)

▼ 승계

연구개발기관

(소유)
  

단독 성과 창출 ▶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공동 성과 창출 ▶
기여도에 따라 소유비율 산정

(단,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기관 소유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법 제16조)

(공동연구) 성과창출 형태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할 수 있음

성과창출 형태 성과 소유권(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위탁연구)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의 일부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인 

사유로 다른 기관에 맡겨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임

(예외) 연구자 소유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도 

국가안보, 공익 등을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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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공익목적 활용’,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혁신법 제16조제3항)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한편,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 : 등록(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

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SW, 표준), 기탁(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 필요(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을 통해 위탁 

관리 가능

라.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원칙)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혁신법 제17조제2항)를 지칭하며, 혁신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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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 필요 등에 따라 3개월 이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예외) 비공개 사유에는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비공개 요청 사유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상이

-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를 포함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 할 수 있음

* <부록4> 매뉴얼 기준 서식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참고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 기간

∙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혁신법 제21조 제2항)

3년

이내

∙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기타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 비공개 기간의 연장은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최초 

비공개 승인 요청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요청 사유에 따른 비공개 기간 

범위에서 연장 승인 

<표 2-9>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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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소유권의 발생
∙ 연구개발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공동관리규정 제20조)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성과 소유

(혁신법 제16조 제1항)

성과의 소유 구분

∙ 성과 유･무형 여부, 과제 참여 형태에 따라

소유권 구분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 

∙ 과제 참여형태,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에 따라

소유권 구분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

개발이 소유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연구개발

성과의 비공개

(비공개승인연장)

∙비공개 승인 연장은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공동관리규정 제18조 제4항)

∙ 비공개 승인 요청사유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 승인 

(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바. Q&A 

Q1.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 위탁연구개발기관과 공동소유는 불가능함.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상호 협약에 따라 소유가능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소유할 수 없으나,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였다면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Q2.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정할 때, 기여도 산정방법은?

- 특정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간주

Q3.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된 횟수가 있는지?

-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공개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연장요청과 

함께 추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Q4.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고, 승인은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 받아도 되는 것인지? 

-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도 비공개 기간 내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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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도 연구개발성과로 볼 수 있는지?

- 기자재의 종류에는 다양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시설･장비구입･

설치비 비목으로 구매한 연구시설･장비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 볼 수 있음 

  ※ ‘국가R&D사업을 통해 취득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등록･기탁 대상임

- 그 외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매한 기자재(컴퓨터･복사기･사무용 가구･케이블･전선･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개발성과로 보기 어려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2024년):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연구시설･장비 대상에서 제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자재가 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그 소유권이 있음 

Q6. A대학 과제를 B대학 소속 교원이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해당과제의 성과물로 특허 출원 시 B대학 

단독소유로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달라짐

- B대학이 ‘국가연구개발 협약서’ 상에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B대학이 그 성과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함. 반대로 A대학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B대학 소속 교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은 가능함

- 만약, B 대학이 성과를 소유하고 싶다면 ‘국가연구개발 협약’ 상 ‘연구개발기관변경*’ 절차를 거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위를 획득해야 함

  *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Q7.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업공고 시 명시해야 함

-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업공고 시 명시하고,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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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

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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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 활용, 관련 정보공개･연계, 후속 연구개발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추적조사 실시 및 성과활용 조사･분석 근거 마련

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특별한 제약을 주지 않고, 최대한 원활한 성과활용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소유기관장은 연구개발성과 직접 실시와 기술실시계약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혹은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의무 존재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위해 동일과제에서 발생한 타 기관의 소유 성과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실시에 대해  

타 기관은 동의해 주어야 함

다. 연구개발성과의 공동 활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

라.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및 포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 계약의 미체결 및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포기를 검토할 수 있음

- 포기하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서 마련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음

<표 2-10> 지식재산권의 포기 검토 절차

지식재산권 

포기 검토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 

검토

(시행령 제34조 4항)

양수의사가 있는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 

존재 시

양도 또는

실시계약

양수 의사자 부존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내부검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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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관리･공동활용, 정보공개･연계,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여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요구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 중앙행정기관 추적조사 실시

- (세부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해 혁신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분석 실시

<표 2-11> 추적조사 세부내용 예시

항 목 세부 내용

계획 대비 실적
∙ 성과활용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성과가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는가? 

성과의 객관성 ∙ 성과활용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성과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연구개발성과 홍보 등 적절성 ∙ 제시된 연구개발성과를 고려할 때 성과활용･확산을 위한 공개 및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과제 종료 후 후속조치의 

적절성

∙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 납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식재산권 포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포기 시 증빙서류 제출, 

포기 시 소멸일 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6항)

∙ 등록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에서 마련한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5항)

(※ ’24년도 변경사항)

성과의 양여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 권리

포기 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양여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5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을 포기

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 검토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성과유형 별 기술료 

징수 등을 완료한 경우 성과권리 양여 우선적 검토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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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Q&A 

Q1. 지식재산권 포기 시 절차가 있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 시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운영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

Q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하는 것이 포기에 해당하는지?

- 혁신법에서 연구개발성과 실시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무상)양도하는 것은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

Q3.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연구개발

기관은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성과의 소유는?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사항을 정할 수가 있음

구분 종전 혁신법

∙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절한 기관에 양도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5항)

* 연구개발성과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혁신법 제2조 제9호)

기술실시 원칙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기술실시 우선순위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

이나,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

으로 연구개발성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협의해 실시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8항)

∙ 한 기관이 이미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
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 소유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 실시,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추적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과제 수행 기관 장에게 과제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 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

조사를 위한 보고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

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

활용보고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적조사 지원, 추적조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 가능(혁신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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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기술료 징수･납부･사용

1. 기술료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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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삭제> <시행 2022. 6. 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3.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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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근거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구분 정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성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표 2-12> 기술료 관련 용어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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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체제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이 경우, 기술료는 현금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징수 가능)

기술료 등의 납부(정부납부기술료)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

기술료 사용

- 중앙행정기관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등에 관한 비용,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사용

[그림 2-4] 기술료 제도 운영체제

2.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

가. 기술료의 징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ˮ(혁신법 시행령 제38조)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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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료 등의 납부(정부납부기술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i) 매출액 보고 :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ii) 납부기간 :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

(iii)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혁신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i) 납부기간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

(ii)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 징수액에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또는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다. 기술료의 사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외)은 다음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60%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정부지분기술료의 15%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는 기술료가 징수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경비뿐만 아니라, 향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 이상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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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 징수한 기술료(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는 참여한 연구자,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의 용도로 사용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납

부

액

납부방식 및 

납부한도

<부처별 상이한 한도 적용>

∙ 정액기술료 : 기업규모별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 경상기술료 : 정부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부처

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 적용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납부기준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 매출액 × 부처별 

상이한 기술료 요율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정부납부기술료(3자실시) : 기술료 징수액 × 

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중소 2.5%, 중견 5%, 대기업 10%)

∙ 정부납부기술료(직접실시) : 수익×기술기여도

×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중소 2.5%, 중견 5%, 대기업 10%)  

감면기준
∙ 부처별 관리규정에 따라 재량에 의한 사안별 

감면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악화 시 

공통감면조항 신설

※ 납부한도 및 납부기준의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마. Q&A 

Q1. 기업 규모별 납부 한도 및 산출기준은 전 부처가 모두 통일된 것인지? 부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상한은 감면을 포함한 개념인지 궁금함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및 납부기준(기술실시로 인한 수입의 중소 2.5%, 

중견 5%, 대기업 10%)을 적용함. 이 경우 납부액 감면을 포함해서 납부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으면 됨

Q2. 기술기여도를 사전에 협약으로 약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있는지?

- 기술기여도는 기업과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추후 사회경제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이 때 협약 당사자 

모두가 협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가능함

Q3. 기업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주식 등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에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되고, 부처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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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4)에 따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납부요율이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중소기업

5%→2.5%, 중견기업 10%→5%, 대기업 20%→10%)되었는데, 이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부칙 제3조(기술료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4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영 시행(2024.12.31.) 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 납부에 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과 제3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Q5. 혁신법 시행일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하려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방법은?

- 혁신법 시행일(’21.1.1.)이전에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체결되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할 경우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 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나와 있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다만,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 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납부금액 등 기술료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을 경우 

등은 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Q6. 혁신법 시행 이후 3자실시에 의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경과조치 적용은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 시행 이후 3자실시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혁신법 시행 전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

Q7.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와 제3자실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의 상한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시에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 방법을 따름  

- 이때, 합산된 납부액은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를 넘지 않으면 됨 

Q8.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시점에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규모의 

구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납부액 산출기준 및 한도는?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 산출기준 및 한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 시점의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연구개발기관 구분을 기준으로 함

Q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4)에 따라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중 연구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비중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되었는데, 이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개정된 동 규정의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이는 혁신법 시행령 

제5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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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분석･가공･배포 방안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8조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5.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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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 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 보안책임자 지정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분실･훼손･도난

2. 제4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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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제5조(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지정절차･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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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9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1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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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영 제4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4항 및 영 제47조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1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15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영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3조 

및 제11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8조와 제9조, 제13조, 제15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대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부재 

또는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조, 제8조 및 제9조, 제14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2조, 제13조, 제15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3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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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보안관리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보안교육의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보안과제 관리 등 연구보안 관리를 강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기관

§ 보안과제 분류

§ 보안대책 수립

§ (기관) 보안대책 수립
§ (기관) 보안관리 조치

§ (연구자) 국외수혜
정보보고

보안사고 보고·처리

보안관리 실태점검·조치

[그림 2-5] 국가연구개발 보안 관련 이해관계자 조치 사항 범위

※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고시 준용,

   연구자는 보안과제 여부와 관련 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면 국외수혜 정보 보고 필요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항)

보안대책 

수립의 객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정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보안대책 수립 

사항

∙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분석･가공･배포 방안

∙ 혁신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 혁신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 보안교육 실시 방안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

<표 2-1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보안대책 수립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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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고시 제4조의 별표 

항목을 포함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혁신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

* 과기정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경찰청･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교육부･문화재청 등 9개 부처 공동 고시

(2023.11.20. 개정, 2023.11.20. 시행)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 규정을 

마련 시, 보안대책에 앞서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보안대책 수립 시 동 규정 별표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통일성 있는

보안대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도록 규정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항)

∙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혁신법 시행령 제44조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연구개발기관의 장*

[별표]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4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마. 영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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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4. 연구시설 관리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용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의 설치･운영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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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및 대가에 관한 사항 포함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는 국외로부터 지원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혁신법 시행령 시행일(’24.2.6.) 이후 ① 공고된 공모 과제 또는 ②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혁신법 제3조에 따라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보고 주체) 국가 R&D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협약 변경 시에도 해당

- (보고 대상)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연구과제(용역)･인력･장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약 시점에서 지원이 

예상되는 사항(외국과제 신청 현황 등)도 포함

** 각종 컨설팅(자문)･세미나･강연･겸직 등 포함. 단, 순수 학술활동(강의, 학회참석･발표, 논문･학술서적 기고 등)의 

경우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미화 5,000달러(USD)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고

※ 연구과제(용역)의 경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 (보고 범위) 협약 대상 국가 R&D과제의 수행기간과 중첩되는 행정적･재정적 및 노무 또는 

자문 등에 관한 사항만 보고

※ 아래 예시 그림의 경우, 협약 대상 국가R&D과제 기간과 중첩이 있는(있을 예정인) 국외수혜과제 B와 C가 

보고 대상이며, A와 D는 기간 중첩이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님

[그림 2-6] 국외수혜정보 보고 대상 기간 범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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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시기･방법) 국가 R&D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 수혜현황 정보 보고를 

포함하고, 과제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이를 현행화(IRIS 활용**)

    *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중 ‘연구책임자 등 현황’

  ** 연구책임자가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국외수혜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고, 이를 협약 시 활용

- (보고 항목)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아래 예시 등 참고하여 작성

보고 

시기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시
ㅇㅇ국 ㅇㅇ기업 ㅇㅇㅇ에 관한 연구 수행 ’22.4.1~’24.3.31 총 5만불(USD)

연구개발과제 

선행연구

ㅇㅇ국 ㅇㅇ대학 ㅇㅇㅇ 연구인력 지원 ’24.3.1~’25.2.28 박사급 2명 연구개발과제 참여 

수행중 ㅇㅇ국 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연구개발과제

무관

<표 2-14> 국가R&D과제(과제수행기간 : ’24.3.15.~’27.3.14.)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예시

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분류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과제에 해당함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1. 「방위사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단, 외국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모두가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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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공모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함

  1. 혁신법 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재분류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받는 경우 과제 수행 중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일반과제로의 재분류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가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일반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분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분류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단, ①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②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함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다목 해당여부는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판단 가능

마. 보안관리 조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의 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 함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③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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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1쪽 중 1쪽)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 “_______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00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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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⑤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⑥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⑦ 보안책임자 지정

바. 보안관리 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보안관리 조치 실태를 점검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안관리 실태 점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보안관리 실태 점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2조 제1항 관련)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사.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

분실･훼손･도난 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3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① 보안사고의 일시･장소

      ②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③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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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조사를 실시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함

①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②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③ 조사반 구성

④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아. 개정사항 비교

구분 종전 개정

국외수혜정보보고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

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8호 및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4.2.6.시행)

보안과제 분류 -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24.2.6.시행)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생략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로 보안과제 

분류 가능한 경우

(보안대책 제3조 제1항)

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

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보안대책 제3조 제1항 제1호~3호 신설, ’23.11.20 개정)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연구개발평가단의 판단의 의거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보안대책 

제14조 제3항 신설, ’23.11.20 개정)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연구보안 책임자

(보안대책 제5조 제1항)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명칭 변경

(보안대책 제5조 제1항 및 제2항, ’23.1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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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활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②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가. 규정의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세부근거를 마련(혁신법 제10조)

구축예정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촉진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활용’ 계획 작성(혁신법 제11조)

나. 주요내용

(선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혁신법 제10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이거나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으로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

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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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 타 법령 또는 규칙상 규정된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과제협약)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혁신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

※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준수

다. 혁신법 전･후 비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시설･장비 

타당성 평가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5호

혁신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협약 시

연구시설･장비활용

세부작성사항

관련 조항 없음
혁신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연구시설･장비

정보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일반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42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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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Q&A

Q1.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 혁신법 상에는 과제선정 및 협약 단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검토’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전주기 관리사항은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침내용을 따름

Q2.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 구축계획에는 장비명, 구축방식, 규격, 수량, 비용, 기간, 장소 등을 명시하고 활용 및 운영계획에는 명칭, 운영기간, 

연간운영비용, 전담운영인력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Q3.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예산요구서 기준)에 미반영 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원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입이 가능한 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2항제1호’에 의거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으로 구매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정부수탁사업으로 구매하는 연구시설･장비일 경우에는 사전에 과제계획서에 구매계획이 포함되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없음. 구입예산이 기본사업비 내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에 계상이 되어 있고, 변경사항에 대해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구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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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 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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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를 제한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 수행 가능(3책 5공)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할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3조(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 ① 영 제64조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하 “동시수행가능과제수”라 한다)를 제한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

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 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 제64조 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대하여는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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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의 판단

-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의 소관 부처에서 결정

- 부처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을 따르되, 제3항에 

따른 적용제외 가능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 부처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가능(예시: 교육부 일부사업에 대한 2책3공 적용)

- 추진계획 예고 및 과제･기관 공모 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야 함

- 위 규정은 훈시 규정이며, 만약 예고･공모 시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과제 심의위원회의 

의결, 협약 등을 통해 3책5공 적용 및 적용제외를 알려야 함

3책5공 해당여부 확인･조치

- (부처) 사업 추진계획 및 과제 공고 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를 고지하고, 과제 선정과정에서 

참여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 관리

- (연구자) 3책5공 해당 시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과제 조정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표 2-16>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연구개발과제 단위

- ｢혁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맺는 

협약체결의 단위임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혁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국제공동연구 과제 적용 예외 기준(특례)

-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참여연구자로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4개 이내 동시수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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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표 2-17>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요건

* (예시) 정부출연연, 과기분야 정출연, 특정연, 한국국방연구원 등

** (예시) 시설･장비･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지자체 보조금사업 등

다. 경과조치

혁신법 시행일(’21.1.1)을 기점으로 3책5공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과제의 경우에 3책5공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

-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 참여 확대를 위해 21.1.1.부터 적용제외 가능한 

과제로 분류

☞ 예 : 계속과제의 경우 적용과제에서 적용제외과제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3책5공 적용 및 적용제외 여부는

부처의 재량사항이므로 부처와 협의하여 공문 등으로 재량사항 확인 필요

- (적용제외과제→적용과제의 경우) 과제수행의 연속성 유지, 연구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과제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종료)시까지 적용제외과제로 유지

☞ 예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수행중인 과제는 혁신법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 과제 근거가 

삭제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로 분류

라.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

- 연평균 계산은 예산이 지원되는 해를 기준으로 함

※ 2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경우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2로 나눔

(개편 이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완화를 통해 비영리기관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증진

(공동과제 의미) 중소기업 또는 상기 유형의 비영리기관 중 하나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함

시행령 고시

1)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3) 과제 조정･관리 목적의 과제

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수행하는 사업 과제

5)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6)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

7)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 과제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

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

받는 연구개발과제

8)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정기(매년 10월) 또는 수시(긴급 상황 발생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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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고시 제6조)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적용제외과제 유형 외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제외 가능

※ 「’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24.10.31)

  ➊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5년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5년 ~ 과제 종료 시

  ➋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5년 ~ 과제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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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32조, 고시)

혁신법 
(법 제35조, 영 제64조, 고시)

∙ 연구자의 준수사항 ∙ 3책5공 원칙하에 정부의 재량사항

∙ 적용제외 : 강행규정 ∙ 적용제외 : 가능규정

-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유  지>-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삭  제>

<신  설>

-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22.12.11. 개정사항) 

<신  설>

- 기반구축사업, 학술진흥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중 연구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

<신  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유형으로 

부처가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사. Q&A

Q1.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기준(3책5공)에 따라 총 8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자 기준으로 최대 5개 과제에 참여 가능하며, 그 중에서 책임자로 

최대 3개까지 수행이 가능함

Q2. 종전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단위가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였는데, 

’21년부터는 무엇인지?

- 혁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임

- 참고로,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혁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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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간주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총괄 주관기관만을 

의미하는지, 세부 주관기관도 포함되는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산정 기준은?  (일부 부처의 통합형과제 등의

세부주관, 세부총괄 등의 구분)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산정 기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의 단위가 

되는 연구개발과제임

- 따라서 종전의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은 현행 혁신법에서는 모두 협약의 주체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었다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산정됨

- 그러나 종전의 총괄주관기관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고, 세부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을 맺을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만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산정되며, 종전의 세부주관기관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참여연구자로 산정됨

Q4. 연구개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 내에서 제3항에 따라 부처가 소관 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함

Q5.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3책5공 적용이 제외되는지? 

- 과제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도 부처가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됨

Q6.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서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지?(모든 과제는 3책 5공을 적용함)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유형이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되어 소관 부처가 해당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제외 할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단, 수행 중인 과제도 소관 부처의 재량에 따라 1책 혹은 1공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Q15 답변 참조)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혁신법은 부처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Q7.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따라서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 다만 종전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 협약을 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자에 

해당함

Q8.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종전과 같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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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도 3책5공이 적용되는지?

- 종전과 같이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음

Q10. 학생연구자도 3책5공을 적용받는지?

- 혁신법 제35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 연구자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14호 학생연구자도 포함되므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받음

Q11.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 ’24년도의 경우 계속과제임에도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 신규과제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등 소관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를 포함

Q12.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3책5공 

적용이 완화되었는데, 그 사유는?

-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과제에 대해서 적용 가능

- 이때 3책5공 적용 완화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모두 해당 

Q13.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연평균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이 가능한지?

- 연평균 계산은 예산이 지원되는 해를 기준으로 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예시) 1차년도 2억원(4개월), 2차년도 5억원(12개월), 3차년도 2억원(8개월)이 편성되어 지원되는 경우,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9억원/3=3억원

Q14. 종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23.12.7)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Q15. 하나의 과제에서 3책은 적용하고 5공은 적용하지 않거나, 3책은 적용하지 않고 5공은 적용할 수 있는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소관 부처가 재량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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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 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지?

- 혁신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 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Q17. 3책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3책5공이 법령상 연구자의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협약으로 정한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과제가 변경･중단된 경우는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Q18.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른 6개월 이내 종료예정인 과제는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과제 진행중에 연구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가능할지? 

- 공모나 지정으로 추진되는 신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종료예정인 과제는 

3책5공에서 적용 제외 가능함

- 다만, 계속과제의 경우 진행중 참여연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구자의 과제 참여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3책5공 적용 제외 가능함

Q19.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의 과제 수 제한을 

적용 받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Q20. 연구자가 두 개의 기관에 속하여 있는 경우(예: 겸직 허용을 받은 교수이자 창업기업 대표), 3책5공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혁신법 제35조에서는 연구자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전념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을 위한 규정임

- 3책5공의 규정은 연구자 개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한 개인은 모든 과제를 통틀어 

3책5공의 제한을 받게 됨

Q21. 여러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단계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도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에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가능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는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에서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된다는 것은 연구개발과제가 ‘최종 종료’됨을 의미하며, ‘단계 종료’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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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작성･기록･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보관･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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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

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기관･단체에 

누설･유출･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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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로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함

➊ 주체별 역할과 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지침(고시)｣를 제공

- (연구개발기관)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 연구자 통제 목적으로 

연구노트 활용 금지

- (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➋ 연구노트 작성

- (예외) 연구개발과제(인문･사회･수학･이론과학 등)･연구개발기관(개인사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

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등 작성으로 대체 가능

※ 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보고서 작성으로 대체 가능

※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노트를 논문, 번역･출판 원고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논문 및 번역･출판 前 원고의 제출로도 연구노트 대체 가능

- (형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서면･전자노트 및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 가능

※ 연구개발기관은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수립

- (단위)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 가능

➌ 연구노트 권리 소유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관계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➍ 연구노트 보관･관리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중단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하고, 연구노트를 30년간* 보존

* 연구개발기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적용 가능(단축 가능)

➎ 연구노트 열람･사용･공개

- (열람) 연구개발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며,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가 열람을 

요구한 경우 제한 없이 열람권 보장

- (사용)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지재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 가능하되, 

무단으로 유출･양도･매매 금지

- (공개) 연구개발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140 \

➏ 연구노트 폐기 :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폐기 가능

과학기술 분야 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

연구노트의 

연구개발성과 

유형

∙ 유형적 성과(명시적) ∙ 유형･무형의 성과(해석상)

연구노트

작성 특례

∙ 과제 협약에 따라 작성/미작성 여부

결정

∙ 과제 협약*에 따라 보고서로 대체 가능

  * 기본사업의 경우 자체규정

연구노트 

작성 단위

(모호한 기준 

명확화)

  <신  설> ∙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

연구노트 요건

(과도한 기준 완화)
∙ 서면연구노트 또는 전자연구노트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식 가능

과학기술 분야 외

연구개발과제
<신  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제공하는 지침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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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Q&A 

Q1.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모든 과제에 대해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나?

- 연구노트 별도 작성 또는 보고서로 갈음 여부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으로 정함

Q2.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한 연구노트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 연구노트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연구개발성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한 원칙이 적용됨 

- 즉, 연구노트 지침(고시) 제9조제1항은 연구노트 권리의 소유에 대한 기본 원칙을 표현하였고, 제2항은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도 법 제16조에 따른다고 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따름. 

-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한 연구노트의 소유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Q3. 연구노트 지침상 보존기간 30년은 장기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특허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함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이고 1차례 연장기간 5년, 과제종료 이후 한참을 지나 특허분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30년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 자율적으로 과제의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음

Q4. 연구노트 요건이 변화한 이유가 있는지?

- 연구노트 형식을 기존 서면･전자노트에서 영상, 음성,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완화하여 작성부담을 줄이고, 연구노트의 

요건을 연구개발기관이 특성에 맞게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권익 보호 및 향후 활용을 위해 기록일과 기록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Q5. 연구노트 보관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노트 보관･관리하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

- 연구노트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필요함

- 연구노트 보관･관리의 어려움 경감 방법으로는 전자노트 활용, 자체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단축 및 보존 가치가 

없는 연구노트 폐기, 다수의 담당부서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Q6. 연구자가 참여 중이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연구노트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부서에 연구노트를 제출해야 함

Q7.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비로 연구노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로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개발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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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1. 연구윤리 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 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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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연구진실성, 연구부정 대응에 관한 종전 연구윤리 규범을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규범으로 범위 확장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 자정작용 촉진을 위해 연구윤리 확보 책임 

명확화

나. 연구윤리 개념 

(종전)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방지를 위한 개념으로 국한

(변경) 연구부정 외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과정 전반에서 고려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범주 확장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관리, △인간･동물연구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 그 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항 포함 가능

다. 연구윤리 확보 책임 주체 및 의무

(주체)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주체는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이며, 정부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활동에 관해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지원주체

(주체별 의무) 

- (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을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확장된 연구윤리 범주에 관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소속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확보를 지원해야 함

∙ 연구진실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관리, 인간･동물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연구부정 등 부정행위의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게 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과 분리(제정 형태는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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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윤리개념
∙ 연구윤리 확보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 연구윤리 확보 =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책임주체 ∙ 불명확 ∙ 연구자･연구개발기관 

책임주체(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연구자) - 

∙ (연구개발기관) 연구부정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 (연구자) 연구윤리 준수 및 진실･투명한 국가연구

개발활동 수행 

∙ (연구개발기관) ①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② 소속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확보 지원 

마. Q&A

Q1.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연구윤리 

자체규정은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를 관리하여야 하고, 더불어 소속연구자와 

지원인력 등에 대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추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계획임

Q2.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의무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 또한, 연구자는 소속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도 준수하여야 함

Q3.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과 연구개발기관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조치 필요

-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024.7월, p.89)」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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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 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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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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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국가R&D 수행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 강화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의 객관성 강화

나.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을 통한 검증･조치 범위 확대 

- (종전)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만을 조사･검증 대상

- (변경) 연구부정 + 그 외 모든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모두)를 조사･검증 

대상으로 함

∙ 종전 대비, 확대된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해서도 연구개발기관의 검증･조치 자체규정 마련 필요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권한 강화

- (종전) 연구개발기관이 스스로 조사･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검증 실시가 가능

- (변경) 자체 검증 불가, 조사결과의 타당성 부족 등 정부(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조사 가능

* 연구개발기관이 스스로 조사･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  

※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에 따른 부정행위는 해당 사유만으로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가능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 혁신법 시행 이후, 과도기적으로 우려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 자체규정

미비와 이로 인한 검증･조치 기능 공백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혁신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대로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필요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조사･검증 

대상 범위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 그 외 모든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모두) 

정부(전문기관) 

권한 

∙ 연구개발기관이 스스로 조사･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 

∙ 자체 검증불가, 조사결과의 타당성 부족 등 정부

(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라. Q&A

Q1. 연구인력 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인데,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규정을 마련하기 전 또는 마련 중에 발생하는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 중인 경우는 혁신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경우’로 보고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검증･조치 

직접 실시를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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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처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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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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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영 제61조 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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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해 부정행위의 

금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내용･절차를 규정

나. 제재처분의 주체･대상 및 사유

(주체) 제재처분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제재처분의 최종 권한은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있음 

- 다만, 일부항목*은 혁신법에 따라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음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 시 독촉･징수(혁신법 제22조제1항)

(대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며, 

제재처분평가단은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대상자를 선정해야함

<표 2-18> 제재처분의 사유

제재사유 요약

1호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과정･결과 불량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협약불이행 &

변경･중단

3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

<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 >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변조･표절

2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용 용도･기준 위반

3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성과소유 위반

4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대책 위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국내 누설･유출

국외 국외 누설･유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신청 부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수행 부정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밖의 연구 부정

(포괄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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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다. 제재처분 절차

<표 2-19> 제재처분의 절차

제재사유 발생 제재사유 조사/검증 제재처분평가단 검토 제재처분 사전통지

재검토 제재처분 확정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납부 및 사후관리

(제재사유 발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과제관리 과정(평가단계, 정산단계 등)에서 적발, 외부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해 적발

(제재사유 조사/검증)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를

조사･검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혁신법 제31조 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혁신법 제31조 제3항 각호,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각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할 수 있음

(제재처분평가단 검토)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함

제재사유 요약

1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조사방해행위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혁신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생명윤리 위반

4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 위반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포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료 미납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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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는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

해야 함

* 특히 제재처분 검토 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전문가를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

(제재처분 사전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혁신법 제33조 제2항 각호)

(재검토)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

- 재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대상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함

(제재처분 확정통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

-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혁신법 제33조 제7항, 혁신법 시행령 제62조)

(납부 및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함(혁신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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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제재처분효력

범위(확대)

∙ (과제)일부 정부수탁과제에 한정

∙ (활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한정

∙ 중앙행정기관 직접수행사업, 출연연 기본사업까지 

포함

∙ 국가연구개발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제한(위원회 

위원 활동 등 포함)

제재처분 사유 

(축소)

∙ (평가결과) 연구결과 불량 

∙ (용도외 사용) 연구비 용도 위반 

∙ 연구과정 + 연구결과 모두 불량

∙ 연구비 용도 + 기준 모두 위반

제재처분 

제척기간

(신설)

∙ 부정행위 적발 시 별도의 기한 없이 제재처분 

실시

∙ 과제종료(활동종료) 10년 이후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 도입

제재처분 

등록･공개 
∙ 모든 제재처분 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모든 제재처분 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일정 처분 이상의 대상자는 정보공개 실시

종전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제재처분 

재검토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

(부처 ⇢ 제재대상) (제재대상 ⇢ 부처) (부처) (부처)

혁신법

제재대상자가 

권익보호위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재검토 절차 신설

제재처분 검토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제재처분 

재검토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

(부처 ⇢ 제재대상) (제재대상 ⇢ 부처) (권익보호위) (부처)

제재대상자가 부처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검토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

(부처) (부처)

[그림 2-7]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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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Q&A 

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

Q2. 제재처분 상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자 1인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총 10년, 제재부가금 500%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는지?)

- 제재처분의 상한은 ‘1회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적용함. 동일한 연구자에 대하여도 각 개별 처분을 기준으로 상한 

기준을 준수하면 됨

Q3.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함

Q4.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 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납부 시까지’ 인데, 이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 시,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에 따른 ‘납부 시까지’는 합산에 포함하지 않음 

Q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할 때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검토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자권익

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바로 통보해도 되는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해야 한다면 재검토 

요청 처리기간인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결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그대로 통보하는 것 모두 가능함 

- 처리기간(30일) 준수와 관련하여, 타 위원회 및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처리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징계의결기한 등과 관련하여 기한 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보고 처리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

Q6. 부처별 개별규정에서 허용했던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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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 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는지?

- 참여할 수 없음. 혁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후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함

Q8.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 중으로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혁신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직접 

검증･조치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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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1. 개요

가. 규정의 취지(공통사항)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연구 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극 

해석으로 적용가능한 특례사항을 안내

※ 총괄관리자 전권 위임, 자율형 독립조직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예정

나.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

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기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제1항에 따라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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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24.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5.2.,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5-4호)

다. 적용방법 및 대상

(적용방법) 적극 해석을 참고하여 각 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는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 운영･관리

(적용대상) 과기기본법 제15조의 2에 따라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으로 분류된 

사업 및 그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연번 차수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1 24-1 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24~’28

2 24-1 디지털혁신도전선도기술개발(구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4~’28

3 24-1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산업부 ’22~’31

4 24-1 한국형ARPA-H프로젝트 복지부 ’24~’32

5 24-1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PM기획) 방사청 ’19~계속

6 24-1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구 STEAM연구) 과기정통부 ’08~계속

7 24-1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 과기정통부 ’23~’27

8 24-1 상시재난감시용성층권드론기술개발 우주항공청 ’22~’25

9 24-1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해수부 ’23~’26

10 24-1 인공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사업 과기정통부, 복지부 ’24~’29

11 24-1 플라즈마활용페유기물원료화 환경부, 과기정통부 ’22~’25

12 24-1 달탐사2단계 우주항공청 ’24~’33

13 24-1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23~’28

14 24-1 차세대 6G 산업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4~’28

15 24-1 소재부품기술개발(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산업부 ’24~’28

16 24-1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24~’28

17 24-1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2~’26

18 24-1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우주항공청 ’23~’32

19 24-1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리더연구) 과기정통부 ’09~계속

20 24-1 집단연구지원(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IRC) 과기정통부 ’23~계속

21 24-2 리튬메탈음극범용적활용을위한모듈형LEA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5~’29

22 24-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 중기부 ’23~계속

23 24-2 초고집적반도체용vdW소재및공정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5~’30

24 24-2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X)대비항바이러스 치료제개발사업 복지부 ’23~’29

25 24-2 고강도탄소저감콘크리트신기술개발 국토부 ’25~’28

26 24-2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과기정통부 ’23~’28

27 24-2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 산업부 ’25~’28

28 24-2 초고속하이퍼튜브철도인프라핵심기술개발사업 국토부 ’25~’27

29 24-2 SDV아키텍처를위한In-Vehicle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 산업부 ’25~’29

30 24-2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개척형) 과기정통부 ’25~계속

31 24-2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과기정통부 ’25~’35

32 24-2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AI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5~’29

<표 2-20>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목록(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124호, ’25.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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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의 브랜드 및 특성

혁신도전형 R&D 브랜드 : APRO

∙ 추격형 전략에서 앞으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금껏 과감히 시도해 보지 않은 유형 확산”으로 대한민국 

R&D 체질 개선

APRO*(앞으로, 이태리어로 ‘문을 열다’는 뜻,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유형,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first mover 가 되는 전환 의미)

  * Aim high, Problem-solving, Revolutionary, Over & over

(사업군 유형) 밀착관리형, 공개경쟁형

밀착관리형

(close incubation)

혁신도전형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총괄관리자에게 부여되어 

밀착 관리되는 사업

공개경쟁형

(open competition)

혁신도전형 과제 관리에 있어 경쟁 기획 방식, 동일 목표 다수 과제 선정･경쟁 등 경쟁형 방식이 

적용되고, 수행과정, 성과 및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사업

(사업군 요건) 혁신성･도전성 + 혁신적 관리체계(美DARPA형)

A im High 기존 유사분야 R&D(과제)에 비해 목표(정성･정량)가 얼마나 상향되었는가?

P roblem-solving 기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R&D인가(정부지원의 당위성)?

Revolutionary R&D 수행에 있어서 시도하는 나만의 파격적･혁신적 방법, 노하우, 특징은?

Over & over 상향된 목표, 도전적 과제인 만큼 실패시 제공･축적 가능한 데이터와 응용 가능한 타 분야는?

(지정 절차) 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신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혁신도전추진특위(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지정계획 안내 ⇨
신청서 제출

(부처별)
⇨

적합성

검토
⇨ 부처 의견수렴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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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관리자(IPL, Innovative Program Leader)의 밀착 관리

구분 제도개선 현장 파급 효과 관련 조문

총괄관리자

(IPL) 

밀착관리

∙ 예고절차 생략, 수요조사 미반영, 협약체결 

기한 연장 등 (유연한 기획 및 관리)

∙ 총괄관리자 권한 강화

∙ IPL 전문성 및 밀착관리역량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혁신법 제9조, 제14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 자율형 독립조직 운영 및 총괄관리자 권한 위탁 관련 사항은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예정

가. 예고절차

Q1. 구체적인 과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혁신도전형 사업특성상(기술비지정, 프로그램형 사업) 예고에 필요한 필수항목이 확정되지 않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령 제6조 제2항 ‘정당한 사유’ 해당되어 예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혁신법 시행령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요조사 반영

Q2. 과제기획 시 수요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육성 분야, 긴급 현안 해결 등 시행령 7조에 해당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②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2.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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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약체결 기한

Q3. 혁신도전형 사업 특성상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 보완제출 및 협약체결 기한의 지연이 

가능한지?

- 과제 난이도 등의 사유로 상호간 협의 및 조율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6항 정당한 사유 

및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연구계획서 보완제출 및 협약체결 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라. 연구기관 지정

Q4. 필요시 공모 없이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 법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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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모기간 단축

Q5. 혁신도전형R&D는 공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훈령･고시･지침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공모를 진행할 수 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바. 평가단 구성･운영

Q6. 평가단 구성을 하지 않고도 과제선정이 가능한지? 평가단을 운영한다면 총괄관리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평가시점에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2025-4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 "총괄관리자"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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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평가단 구성 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한지?

-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평가시점에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

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Q8. 혁신도전형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훈령･고시･지침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총괄관리자에게 전권이 위임되는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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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한 연구관리

구분 제도개선 현장 파급 효과 관련 조문

유연한 

연구관리

∙ 목표변경, 과제중단, 

단계 재도전, 조기종료 등

(탄력적 연구비 집행)

∙ 유연한 진도관리로 대내外 

환경변화에 대응
혁신법 제11조 및 제15조

가. 과제 변경 및 중단

Q9. 목표변경, 과제중단, 조기 종료 등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하려고 하는 경우 법 제11조 협의에 따른 변경 및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절차를 진행하면 됨

※ (목표변경) 총괄관리자-연구자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연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변경(특별평가 불요)

※ (과제중단) 총괄관리자 또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연구과제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관련 조항

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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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전적 목표 설정

구분 제도개선 현장 파급 효과 관련 조문

도전적 

목표 설정

∙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 정당하게 중단된 과제 불이익(감점, 제재) 방지

∙ 우수성과 - 공모 外 지정 방식 후속 과제 지원

∙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동기 부여

혁신법 제9조,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제16조

가. 평가등급 폐지

Q10.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의 평가등급이 폐지된 것인지?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되었음 

관련 조항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 과제 평가 양식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24.3.15.) 추진과제 후속조치

단계평가

과제진행여부 □ 계속   □ 조건부 진행1」   □ 단계 재도전2」    □ 종료

판정사유

보완할 사항

피평가자 제안사항3」

종합의견4」

1」 평가단(또는 IPL)이 제시하는 보완할 사항을 연구자가 수용할 경우에만 다음 단계 진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단계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지만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재도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연구목표･연구내용의 조정, 연구 진행 시 발생한 애로사항 등(본 항목만 피평가자의 의견 작성)
4」 연구의 의의, 기대 파급효과, 한계･위험요인 및 피평가자의 제안사항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

※ 평가등급 작성항목을 제거하고, 위 항목을 필수 작성항목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작성항목 추가 가능

최종평가

과학기술적 의의 및 성취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과정의 우수성

연구과정의 지식화 및 

확산노력

기타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만 체크

□ 연구결과 또는 과정이 매우 우수하여 후속과제 연계지원을 추천

□ 연구과정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한 과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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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이익 금지

Q1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총괄관리자와 협의 후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총괄관리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중단된 경우는 ‘고의’가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관련 조항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다. 후속연구 지원

Q12. 우수성과를 달성한 경우 공모 절차 없이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지?

- 선행과제 성과가 우수하여 추진되는 후속 과제는 법 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공모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함 

관련 조항

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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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성과 축적･확산

구분 제도개선 현장 파급 효과 관련 조문

연구성과 

축적･확산

∙ 전용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부처, 전문기관, IPL, 

연구책임자 간 네트워킹 

∙ 혁신도전 분야 경험･지식 축적, 

공유, 및 확산

혁신법 제2조, 제19조, 

제35조, 시행령 제43조,

관련 지침 등

가. 아카이빙

아카이빙 예시

구분 관련 시스템

기획 관련 자료 자체 시스템

평가서, 평가위원, 전문가 등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보고서, 논문 등 성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

※ 관련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데이터
국내외 리포지터리

※ 참고 : 국가리포지터리 DataOn, K-BDS, K-MDS 등

연구노트
자체 시스템

※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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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혁신도전형 사업의 경우 그 과정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중요한데,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지?

- 성과 확산 및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시스템 등(자체 시스템 포함)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기록을 축적해야 함. 총괄관리자는 기획, 연구기관 협의, 평가 등 추진 과정에 걸쳐 발생한 주요 사항을 축적해야 

하고, 연구수행 주체는 연구성과, 실폐사례, 연구노트 등 주요 연구 데이터를 축적해야 함 

관련 조항

혁신법 제2조(정의)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혁신법 시행령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혁신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관련 고시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관리･분석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관리･분석 업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활용 업무

5. 법 제5조 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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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절 연구개발비의 구성･지급･이관

가. 규정의 취지(공통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기관별 재원 구성과 지급 절차 및 방법, 

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비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

나.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부담기준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

- 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➊ 비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단,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➋ 영리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표 3-1>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영 제19조 제4항 외 과제 영 제19조 제4항 해당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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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혁신법 시행령 별표1)와 같으며,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출할 때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포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차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초기 중견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본권 ‘참고1.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➊ 비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➋ 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원 또는 부담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제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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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다.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 일괄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건별지급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별로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지급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방법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보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유형 현황’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➊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비영리기관에 대하여는 일괄지급(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기타 비영리기관은

건별지급)하고,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건별지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은 일괄지급)함

   ※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과제는 건별지급 가능함

➋ 통합RCMS를 사용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건별 지급함

<표 3-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통합Ezbaro
일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 일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 건별지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인 경우(지방

공기업 포함): 일괄지급

∙ 공기업이 아닌 경우 : 건별지급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건별지급 가능

통합RCMS 건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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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납부 및 지급 대행(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납부 받는 업무와 지급하는 업무를 연구비관리전담기관으로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통합Ezbaro 운영) 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통합RCMS 운영)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비관리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라. 연구개발비 이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타 연구개발기관･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직접비 : 직접비 잔액

- 간접비

➊ 비영리기관 : 직접비 사용비율 적용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산출식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 간접비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➋ 영리기관 : 간접비 잔액

<표 3-4> 연구개발비의 이관 방법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직접비 직접비 잔액 직접비 잔액

간접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

간접비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 간접비 총액은 연구개발비 이관시점까지 수령한 간접비금액을 말함

간접비 잔액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부담비율이 다양하게 정해짐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부담비율이 단순화됨

중견기업 ∙ 60% 이내 정부지원 ∙ 70% 이내 정부지원

공기업 ∙ 별도 명시되지 않음 ∙ 50% 이내 정부지원

현물부담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

도입비에 한정

∙ 세목별 최대 비율을 한정

∙ (좌동)

∙ 항목별 최대 비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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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Q&A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계속과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의 최댓값이 상향조정된 것임

- 종전의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

Q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각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연구개발기관별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총액) : 10억원

  ∙ A기관(대 기 업) : 5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5억까지 A기관에 지원)

  ∙ B기관(중견기업) : 3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1억까지 B기관에 지원)

  ∙ C기관(중소기업) : 2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1.5억까지 C기관에 지원)

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

- 해당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차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Q4. 연구개발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 협약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부처(전문기관)와 

협의(승인) 하에 협약 변경 필요

- 부처가 시행령 별표 1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전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후 통보하여야 함

Q5.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기한 내에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또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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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의 부담비율은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상호협의 하에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음

Q7.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6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할 경우 간접비 적용 

방법은?

- 연구개발비를 이관하는 비영리기관은 수정직접비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사용금액을 정산하고, 이관 받는 기관은 

이관 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이관시점*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산출함

  * 이관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협약변경의 효력발생일자)로 함

∙ 이관하는 기관(A)에서 이관받는 기관(B)에게 이관하여야 할 연구개발비 총액 = 

직접비 사용 잔액 + (간접비 총액 – (수정직접비 사용액 × 간접비비율))

∙ 이관받는 기관(B) 간접비 계상 한도 = 

      
(A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연구개발비 총액)* ×

B기관 간접비고시비율

(1 + B기관 간접비고시비율)

      *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

  ※ (A기관 간접비비율 > B기관 간접비비율) A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간접비 중 B기관 간접비비율 초과분에 대해서 직접비로 전용

  ※ (A기관 간접비비율 < B기관 간접비비율) A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B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이내로 간접비 계상

<연구개발비 이관 시 간접비비율에 따른 간접비 조정방법(예시)>

- A대학에서 수행 중인 과제를 B대학으로 이관하고자 함. A대학의 해당 과제 간접비비율은 20%이며, 과제 예산 및 사용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A대학의 연구비 사용내역]

항목 총 연구비(a) 사용액(b) 사용잔액(a-b) 이관하여야 할 금액

인건비 2,000 1,200 800 800

연구활동비 8,000 3,800 4,200 4,200

위탁연구개발비 3,000 3,000 - -

간접비 2,000 1,500 500 1,000*

합계 15,000 9,500 5,500 6,000

* A대학이 이관하여야 할 간접비 = 간접비 총액 – (수정직접비 사용액 × 간접비비율)

= 2,000 – {(1,200 + 3,800) × 20%} = 1,000

- 이관받는 기관(B) 간접비 계상 한도 

① B대학의 간접비비율이 10%인 경우

  ･ 6,000 × (0.1 / 1.1) = 545

   → 이관시점에 원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간접비에서 455만큼 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하여야 함

② B대학의 간접비비율이 25%인 경우

  ･ 6,000 × (0.25 / 1.25) = 1,200

   → 이관시점에 원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간접비보다 200만큼 증액하여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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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으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만 부담 가능)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를 구성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Q9.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현물은 언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 협약 시 계상한 현물부담금액 총액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현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 부담 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현물부담 확인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은 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계상하여야 하고,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함. 따라서 만약 연구개발기간 동안(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연도별 현물부담부족액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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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가. 규정취지

연구개발비 항목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연구개발비를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직접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함

-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

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관련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항목

구분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내부거래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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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계상기준

-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

➊ 직접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은 구입가로 현물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산은 생산원가로 

현물 계상

            ※ 구입가 : 자산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다만,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와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➋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➌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음

구분 계상불가

예외(계상가능)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간

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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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항목별 제한기준 
판단 시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

O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 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미지급인건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1항)

O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제1항)

O

간접비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9호)

X

연구수당 불인정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p 초과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7항)
X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 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X

<표 3-6>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다.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 사용실적 보고일은 연구개발기관의 실제 사용실적 보고일과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중 일찍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료 및 저술출판비용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 가능함

* 연구개발협약 종료일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금액을 입력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논문게재료 및 저술출판비용은 간접비(연구지원비 중 연구활동지원금)로 사용

하여야 하나, 간접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함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 181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라.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특례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1]을 따름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검수강화

∙ 물품구매 시 검수 의무 없음(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포함)

구매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부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3항>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차)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연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단계 또는 최종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비용에 한해 사용가능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4항>

바. Q&A

Q1.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

-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舊 세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개선함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에 명시하고,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 한편,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자율성이 높아진 것에 걸맞게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연구개발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Q2.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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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한 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에서 “연구공간”의 의미는?

- “연구공간”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조(정의)의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범용성 사무공간은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추가적인 연구공간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함

Q4.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두 기관이 출자 관계에 있거나 두 기관의 대표자 또는 최대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6호는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함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범위(예시)>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 가족 관계(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경우 형제자매)

∙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 인력, 자금, 영업시설이 공유되는 경우 

∙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Q5.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동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최초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계상한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변경을 통해 

별지 제21호 서식을 수정･제출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상기 언급한 절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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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의 의미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자체규정의 기준 단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유사 또는 동일한 용도로 연구개발기관의 다른 사업 등(그 외의 경우)의 추진에 적용되는 자체규정의 

기준 단가 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임

* 부적절 사례 예시: 대학에서 교비회계에 적용되는 회의비 식비 기준이 ‘2만원 /1식,1인’ 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3만원/1식,1인’ 인 경우

Q7. 내부거래 중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는 무엇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의 취지는 연구개발비 사용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인하여 연구개발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이익 

추구 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내부거래로 인한 연구개발비 사용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폭넓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계열사 등이 단독 판매처인 경우 

외에도 보안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외부에서 동등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납기가 불확실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음

Q8.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 또한, 혁신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결과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 다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과세･면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당국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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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인건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

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

* 2024년도 행정제도개선(안) 중 인건비계상률의 분모를 ‘연(월) 급여 + 4대보험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은 금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아니함

-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상 인건비 항목에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산출한 인건비계상률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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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구성항목

➊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총액

➋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구  분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계상불가

<표 3-7> 인건비 관련 법령 및 규정

    -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불가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 계상 가능)

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우측의 

가능 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시 

가능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위 공통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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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 관련, 

부처(전문기관)별 운영 내용

(* 사업의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에 따라 운영내용이 달라지므로,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 확인에 유의바랍니다.) 

□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제2항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6호 관련)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 산업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6호 관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4호에 따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중기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 다. 비목별 산정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원문은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6호 관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규정(요령, 관리지침 등)에서 정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

  * 예>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 그 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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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관련)

∙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 해수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원문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6호 관련)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채용 

참여연구자

3. 그 밖에 장관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농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43조 제2항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원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6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농진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Ⅱ.연구개발비의 산정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원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6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기술분야가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상 대분류가 지식

서비스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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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계상한도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

학생연구자 월 단위 100% 이하

※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표 3-9>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제4항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6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는 신청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 산정 불가

※ 위 내용은 해당 부처(전문기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이며, 사업별 특성 등에 따라 공고문 

등을 통해 추가로 인정하는 범위가 안내될 수 있음

※ 위에서 안내되지 않은 부처(전문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문, 별도 문의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 189 /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 공통사항

∙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 단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 연 급여(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 및 기타비영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제외)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매년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인건비계상률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구분 수탁사업 기본사업 합계

계상 130% 0% 130%

지급 100% 0% 100%

판단

130%(계상)-100%(지급) = 30% 초과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130%)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100%)의 차액(30%)이 기본사업 

출연금인건비계상률(0%)을 초과하여 불가)

<표 3-10>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1

구분 수탁사업 기본사업 합계

계상 60% 70% 130%

지급 60% 40% 100%

판단

130%(계상)-100%(지급) = 30% 초과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130%)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100%)의 차액(30%)이 기본사업 

출연금인건비계상률(70%) 미만으로 가능)

<표 3-11>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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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대학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함

➊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➋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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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

※ 집행 구분(현물, 현금, 미지급),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포함

② 급여명세서(월별)

※ 참여연구자 개인 급여, 4대보험기관부담금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계좌이체증명 (펌뱅킹 사용기관인 경우, 내부시스템 이체완료 확인증으로 갈음 가능) 

※ 수취인 예금주명, 수취인 예금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동일할 경우, 계좌이체증명 

제출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 가능

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외부 인건비

①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해당 참여하는 과제의 기본 정보, 연구자 기본정보, 참여기간, 연(월) 인건비 계상 금액, 과제 

참여 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④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⑤ 계좌이체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이동 공문(내부 파견문서)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소속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상기의 증명자료 중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대신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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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

∙ 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1항>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 

없음)

∙ 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존과 동일)

인건비계상률

산출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

계상률 관리 단위 ∙ 별도 없음

∙ 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구소 포함)

: 연 급여 총액

∙ 그 외 기관 : 월 급여 총액

계상률 입력주기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

∙ (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

(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

  *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

∙ (대상기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존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

∙ (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이내(출연연 기본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수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불가(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에 0% 입력불가(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계상률 100%(정부

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

(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

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 입력됨

인건비 현금지급

(영리기관)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

∙ 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

<공통사항>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3호서식)에 따라 구분 관리 필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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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Q&A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해당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변경되더라도 그 인건비계상률에 비례하여 그 규모를 책정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Q2.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Q3.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계상할 수 있는지?

- 참여연구자(연구지원인력 포함)*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한함

- 다만, 개정사항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령 시행일(2024.12.3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대해 계상 가능함

Q4.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Q5.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8조･제57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관리되어야 함

Q6.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100% 확보된 경우에는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민간재원으로 전액 확보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인건비 계상이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처에서도 이사회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Q7.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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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전문기관)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10. 연구개발기관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 B의 2021년 6월 급여총액이 10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20만원일 경우에, C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4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과 2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에 총인건비계상률은?

종전(참여율) 현행(총인건비계상률)




 




 

*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0만원은 총인건비계상률과 
별도로 인건비에서 계상

Q11.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Q12. 참여연구자가 복수의 근로계약(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참여연구자가 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에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연구자가 지급받기로 한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Q13.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적용 기준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출연연 인건비 사용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 고시 제39조 제5항에 따른 연 단위 130%가 적용됨

- 다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7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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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

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법 제2조 제3호나목의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사용기준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강사･겸임

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시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과제의 참여연구자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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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연구참여확약의 변경은 ①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②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③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④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2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 

서식]을 사용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총인건비계상률 100%에 달하면 추가 연구 참여 시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가능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 원 이상, 석사과정 220만 원 이상, 박사과정 

300만 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통합과정생이 있는 기관(대학)은 통합과정생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보장, 처우 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공개(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통합관리계정의 지급액 포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

※ 연구개발과제 기간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2024년 9월 이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 자료

③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학적, 참여기간, 변경사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적,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공통)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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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

< 신 설 >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 ’23년도 변경사항 

–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변경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

※ 해당 학생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학생인건비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

연구참여 확약 

체결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월 단위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신 설 >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박사 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인건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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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Q&A

Q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Q2.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급 가능함

Q3. 졸업예정자가 졸업하는 월의 연구참여기간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졸업일 이후에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로 작성 필요

- 다만 졸업월의 말일이 아닌 일자에 졸업하더라도 해당 월 학생인건비계상률 100%로 계상하여 졸업월 말일까지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즉, 졸업월의 학생인건비를 졸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Q4.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자체 인정 기준(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 등)에 따라 연구생으로 보고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학생연구자로서 연구 참여 및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Q5. 대학(원) 상위 학위과정 진학 전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Q6.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음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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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

-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자가 수급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원 소속 대학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휴학생은 휴학한 대학을 

원 소속 기관으로 봄)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10항 및 제40조 제7항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이미 학생연구자 대상 제40조 제4항 각호의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금액의 90% 이상 지급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에서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금액의 10% 미만 지급 가능

구분

원 소속 기관(A대학) 

박사과정 지급액

(계상기준 320만 원) 

타 기관(B대학)

박사과정 지급액

(계상기준 300만 원)

가능 여부 사유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320만 원 0원(계상률 0%) 가능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이므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300만 원 50만 원 불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300만 원 0원(계상률 0%) 불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타 기관 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250만 원 7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0만 원 1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20만 원 2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만 원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10항에 따르면 

원 소속 기관 지급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타 기관 지급액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하여 20만 원 지급 가능, 20만 원 미만 지급은 

불가능) 

30만 원 32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0원(계상률 0%) 30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불참

연구개발과제 불참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상태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연구개발과제 불참 35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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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고시 제7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연수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가? '6개월'은 

학생연구자가 6개월 이상 참여하라는 의미인가?

- 고시 제7조 제1호다목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기회 확대 또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은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6개월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학생연구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

Q9. 박사 후나 석사 후 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가?

-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에 있지 않거나, 다음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지 않은 박사 후 혹은 석사 후 연구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박사 후 연구자 혹은 석사 후 

연구자에게는 과제의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

Q10.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학생연구자로 인정하는데, 학칙 내 연구생 등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수료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 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를 등록한 과정생 등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인정되며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 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과제의 인건비 지급 가능

Q11. 정부출연기관에서 학기 단위에 구속받지 않고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작성해도 무방한가? 

- 학기 또는 학년 단위는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의 편의를 위함임

  ∙ 출연연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학기별로 6개월 또는 학년 단위로 12개월로 

작성하기를 권장함

  ∙ 국내 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연구자의 경우도 동일하며, 해외 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기 단위로 작성하기를 권장함

Q12. 고시 제40조 제10항에서 10%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학생인건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 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기타 학생인건비통합관리하지 않는 민간 연구개발과제 및 외부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액 등은 

최저지급률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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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관련)

※ 연구개발기관장(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의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대체 가능,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적 변동 시 변동 사항을 기관장에 알려야 함

※ 영문 번역된 서식은 국문 서식을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정보센터에 의뢰하여 번역한 것으로,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일 뿐 공식 서식은 아님에 유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

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학적 상태 재학 / 휴학 / 수료등록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지급액* 지급률*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             원             %

연구책임자계정 지급             원             %

합계             원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바. 계정책임자 정보

   * 필요시 하단 표 추가 삽입 가능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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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2쪽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

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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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s for the U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Form 1]  
1/2

Student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Student Pay Unified Management)

  The head of a student pay unified management institution, 000, a person in charge of a research institute account, 000, 

a person in charge of a principal investigator account, and 000, a student researcher hereby conclude the agreement to set forth 

matter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research activities as follows and to comply therewith in good faith. 

1. Personal information of student researcher

Name Student number Date of birth

Affiliation

(Department title)

Degree program 

and semester

(           ) Program   

(      ) Semester

National researcher  

number
Enrollment status

Enrolled / Leave of Absence 

/ Graduate Coursework Completed

Address

Contact (Mobile phone number) (E-mail)

2. Research project information 

  A. Research participation period : 20   .    .    .  ~  20   .    .    .

  B. Tasks (Role) : 

※ Write tasks in detail, including relevant research activities and role, and need not list any work not related to the 

research.

  C. Monthly payment and payment rate of student pay by account

Classification Payment Payment rate*

Payment from research institute account             won             %

Payment from principal investigator account             won             %

Total (Tax included)             won             %

   * Equal payment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Institute Account Operation Guideline; differential 

payment to be determined by 10%

   ** Payment rate = monthly payment / standard appropriation of monthly student pay

  D. Payment date : Every month       Day

  E. Payment method : Deposit money into the student researcher’s bank account

※ Where participation is suspended or terminated, payment shall be made by calculating the number of working days 

(months, etc.) for which participation is made until the date of suspension or termination. 

  F. Person in charge of the research institute account

Name

Affiliation
(Department title)

Position

Contact (Tel) (E-mai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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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Person in charge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account

Name

Affiliation
(Department title)

Position

Contact (Tel) (E-mail)

3. Miscellaneous Matters

  A. The student researcher shall faithfully perform the task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and revise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ccount if it needs to change work load 

due to a change in school records, getting a job or other reasons. 

  B.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ccount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legitimate academic and research activities, 

sufficient rest and others for the student researcher, and shall not instruct him/her to conduct tasks unrelated to 

research.   

  C. The head of the institute and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conduc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revent the 

student researcher from any accident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unified management institution, and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afety and health of the student researcher, such as the purcha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under Article 123-2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against any injury or death. 

  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ccount shall complete education on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ethics, etc., and 

shall not commit an offense,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student researcher.

  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ccount shall not recover student pay paid for any reason to jointly manage or use 

(illegal collection of student pay).

  F. The student researcher may request the research institute to take corrective measures i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ccount does not comply with any details of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G. If the student researcher belongs to another institution, the head of the institute shall notify an original institution 

to which he/she belongs of the payment of the student pay. 

  H. If the student researcher is unable to perform his/her tasks due to a disease, missing, criminal prosecution, or any 

other reason,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ccount may revoke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20   .     .     

Student researcher :            (Signature or seal)   

Person in charge of account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            (Signature or seal)

Person in charge of account of the research institute :            (Signature or seal)

Head of the student pay unified management institution :            (Signature or seal)

210mm×297mm[White paper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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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비적용 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학적상태 재학 / 휴학 / 수료등록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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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2쪽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

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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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s for the U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Form 2]  1/2

Student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Besides Student Pay Unified 

Management)
  The head of a research institute, 000, a principal investigator, and 000, a student researcher hereby conclude the agreement to 

set forth matter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research activities as follows and to comply therewith in good faith.

1. Personal information of student researcher

Name Student number Date of birth

Affiliation

(Department title)

Degree program 

and semester

(           ) Program   

(      ) Semester

National researcher 

number
Enrollment status

Enrolled / Leave of Absence 

/ Graduate Coursework Completed

Address

Contact (Mobile phone number) (E-mail)

2. Research project information

  A. Research participation period : 20   .    .    .  ~  20   .    .    .

  B. Project title  :

  C. Tasks (Role) : 

   ※ Write tasks in detail, including relevant research activities and role, and need not list any work not related to 

research.

  D. Monthly payment and payment rate of student pay

Classification Payment of student pay
Total

(Tax included)

Payment             won             won

Payment rate             %             %

   * Payment rate = monthly payment / standard appropriation of monthly student pay

  E. Payment date : Every month       Day

  F. Payment method : Deposit money into the student researcher’s bank account

  G. Information of principal investigator

Name

Affiliation
(Department title)

Position

Contact (Te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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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Miscellaneous Matters

  A. The student researcher shall faithfully perform the task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and revise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ccount if it needs to change work load 

due to a change in school records, getting a job or other reasons. 

  B.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ccount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legitimate academic and research activities, 

sufficient rest and others for the student researcher, and shall not instruct him/her to conduct tasks unrelated to 

research.

  C.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nd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conduc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revent the 

student researcher from any accident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research institute, and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afety and health of the student researcher, such as the purcha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under Article 123-2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to cover injuries or death.  

  D.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complete education on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ethics, etc., and shall not 

commit an offense,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student researcher.

  E.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not recover student pay paid for any reason to jointly manage or use (illegal 

collection of student pay).

  F. The student researcher may request the research institute to take corrective measures if the principal investigator 

does not comply with any details of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G. If the student researcher belongs to another institution,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notify an original institution 

to which he/she belongs of the payment of the student pay. 

  H. If the student researcher is unable to perform his/her tasks due to a disease, missing, criminal prosecution, or any 

other reason, the principal investigator may revoke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20   .     .

Student researcher :            (Signature or seal)   

Principal investigator :            (Signature or seal)

Head of the research institute :            (Signature or seal)

210mm×297mm[White paper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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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5.3월 기준)

※ 기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관련 내용은 본권 제3장 제18절 혹은 별권1 참조

총 70개 기관(대학 62개, 출연(연) 4개, 특정(연) 4개)

구분
기관명

연구책임자단위 (29개) 연구개발기관단위 (41개)

대학

(62개)

대학 (28개) 대학 (34개)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출연(연)

(4개)

출연연 (1개) 출연연 (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특정(연)

(4개)

특정연 (0개) 특정연 (4개)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구분별 기관명 가나다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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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

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

하여야 함

* 구입가 :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을 의미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➊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➋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➌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➍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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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

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할 수 있음

➊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➋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➌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간접비 사용용도)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연구시설･장비비 매뉴얼 부분 참조)

-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

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 구입가 :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을 의미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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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연구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다.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표 3-14>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시설･장비도

입기한
∙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시설･장비구축과제 또는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23년도 변경사항)

  ※ 긴급 상황 및 시설･장비구축과제의 경우에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 적용 가능 (’25년도 변경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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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Q&A

Q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 기간은? 

-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1호] 연구개발계획서에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총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임차비용으로 적용하여야 함.

Q2.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 금액은 3천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여러 대 구매 또는 임차하여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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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구입가(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구입비 : 연구재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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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5>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재료

구매기한

∙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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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함.(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여야 하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제외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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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➋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해당 연구개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연구자(예: 외부 참여연구자)가 사실상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참여연구자와 내부 참여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세부 적용 기준

∙ (결재 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

- 결재문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

-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승인의 범위: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한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

  *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전 기안을 완료하면 되며, 결재문서가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 

(기안자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연구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므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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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증명자료로 사전 내부결재 문서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함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➊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 정부출연

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➋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➌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함

➍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

*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➊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➋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한을 준용함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의미

- 수기 결재문서의 허용 여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수기 결재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 단, 수기 결재문서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은 소관 전문기관에서 판단

∙ (결재 시점)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 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전까지 완료

∙ (실제 회의내용의 반영) 실제 회의가 사전 결재 내용과 달리 진행된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첨부되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 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

∙ (다과 포함 여부)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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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을 준용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

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개발비 중 다른 사용용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➊ 주류 등 유흥성 비용

➋ 인건비성 비용

➌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➍ 과태료, 벌금,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

➎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용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음 

➊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➋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➌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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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개발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한 세금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 불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➊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➋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➍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➎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➏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O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O

<표 3-16>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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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하거나,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음

- 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➋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에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는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되,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➌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구입･임차한 소프트웨어(영리기관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임차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 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또한,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2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음

➍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협약 체결 이후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구  분 증  명  자  료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④ 계약에 의한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⑤ 자체규정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자체규정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시험･검사･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④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⑤ 자체규정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회의장임차료에 포함된 부대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회의비 식비

① 사전 내부결재문서

②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사전 내부결재문서와 실제 회의내용(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실제 회의내용이 수정 반영된 내부결재문서로 갈음 가능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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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7>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출장비-국내

① 출장신청서(내부품의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교통비, 숙박비 등) 구비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④ 자체규정 (내부여비규정)

출장비-국외

① 출장신청서(내부품의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항공권(E-ticket 

포함), 숙박비 등) 구비

⑤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다른 증명자료로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⑥ (해당시)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⑦ (해당시)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⑧ 자체규정 (내부여비규정)

소프트웨어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③ 거래명세서(사용계약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규정

⑦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사무용품비,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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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인력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교육참가자 성명 포함)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필요 시)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참가자 성명)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학회 참가 확인서 등 학회참가 여부(명찰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③ 자체규정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③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내부결재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④ 자체규정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도서명, 권수 등 확인가능한 자료)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해당 과제에 성과 등록한 내역으로 갈음 가능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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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사용한도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활용 포함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 시 계상가능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단,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4호 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 

활용비 

사용근거

∙ 별도 없음 ∙ 연구활동비 내 사용용도 신설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조건

∙ 별도 없음.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4호 서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 사용 가능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영리기관)

∙ 별도 없음
∙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 연구활동비(사용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등)에 한함)가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의 정산 면제

<삭제>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 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
∙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학회연회비 

인정기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연회비 인정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한 학회연회비(1년) 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226 \

마. Q&A

Q1.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Q2.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한 방법

Q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지원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으로서 이주비용, 체재비 등

-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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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비영리기관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함

Q7.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Q8.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 신설(추가) 및 변경 가능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Q9.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Q10. 리빙랩 등 일부 국가 R&D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는지?

- 일반 국민 등 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의 일용직* 활용비로 지급이 

가능함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세법상 기타소득 지급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 포함

Q1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만 사용가능한 것인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12항에서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하라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활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취지임

- 반드시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선택 및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를 확인 후 계상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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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자체규정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검사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에 사용이 가능함

- 만약,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을 위한 목적의 별도 자체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적용이 가능한 자체규정(예: 용역계약 등에 적용하는 자체규정)이 있다면 갈음하여 적용 가능

Q1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별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봄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간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함

※ 예)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가 회의를 하고 회의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과제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

-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불가함.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 A, 공동연구개발기관 B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이지만 참여연구자의 소속기관이 

모두 A기관이라면(B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소속이 A기관인 경우)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은 불가함

Q14.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종료된 뒤, 회의에 참석한 연구개발기관 소속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비 중 식비는 본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이나 회의비 중 식비는 동일 기관 소속자 간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사유에 해당

Q15.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위해 사전 내부결재 시 반드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시에도 연구책임자를 결재경로에 포함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 받은 직무대행자(참여연구원 등)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경로에 연구책임자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내부결재에서 연구책임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직무대행자가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내부결재 시에도 직무대행자의 결재로 갈음 가능

Q16.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를 연구책임자 1인 발의 및 결재로 하여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위임 전결 규정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전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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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회의비 중 식비 세부 사용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에 적용되는 기준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안내 내용(과기정통부 공문 등)과 본 매뉴얼에 안내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에 안내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본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고시 제25조 제4항의 시행일(’24.12.1.)부터 사용한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 

적용됨

Q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또는 기타 운영비 재원 등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회의비 중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혁신법 적용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간접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혁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Q19. 여러 과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를 현물로 계상하려는 경우에 기준 적용 사례는?

(1) 상황

- 소프트웨어 구입･임차 현황

  ① 연구개발기관이 과제가 시작되기 전 구입한 소프트웨어 

    ･ 구입완료일: ’20.5.1. / 구입비: 100만원 /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5년

  ② 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임차한 소프트웨어

    ･ 임차기간: ’24.1.1.~’25.12.31. / 연 임차료: 30만원

- A과제 수행기간: ’24.1.1. ~ ’24.12.31. 

- B과제 수행기간: ’23.1.1. ~ ’25.12.31.

(2) 과제 연차별 현물 계상 가능 한도

- A과제

(24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 B과제

  (23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24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25년도)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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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수당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아래 ➊, ➋, ➌, ➍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➊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➋ 학생인건비(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

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➍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수당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함)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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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상액을 의미함

- 다음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음

➊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 수정인건비 계산 시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포함하여 계산함.

단, 다음단계 이월금액 및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함

➋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전단계이월금 포함)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혁신법 시행 전의 단계에서 연구수당 이월금이 있을 경우 분모와 분자 모두에 전단계이월금이 포함됨

③ 직접비 사용비율 =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사용금액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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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별 연구수당 사용기준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인건비와 

상이하므로 임금과 같이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연구수당 계상액을 수정인건비의 20%로 하는 것은 계상액 산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인건비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이 변동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표 3-18>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정부출연연 계상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

건비도 연구수당 계상 가능

마. Q&A

Q1.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70%까지임

Q2.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총액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5항은 연구수당이 특정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개인별로 70%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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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Q4. 학생연구자는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Q5.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21년부터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음

-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시작 시점을 말함)에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단계 시작 시점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이 증액*되거나,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협약 변경)으로 

연구수당의 증액이 가능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협약변경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포함

Q7.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Q8.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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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보안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보안수당 사용용도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보안수당은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에만 계상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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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수당 관련 증명자료

<표 3-19> 보안수당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보안수당
① 지급신청서

② 계좌이체증명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보안수당 ∙ <신설>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보안

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 가능

(*24년도 변경사항)

마. Q&A

Q1. 보안수당은 계상가능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보안수당은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 인건비 계상액(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계상된 인건비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추가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책임자(A) 참여연구자(B) 참여연구자(C) 연구근접지원인력(D)

인건비계상액 10,000(현금) 5,000(현물) 3,000(미지급인건비) 3,000(현금)

인별 보안수당 지급 한도 300 150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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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

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로 설정･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함)에서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

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

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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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표 3-20>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위탁연구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정의

∙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정의가 불명확

  - 주관기관의 집행금액 또는 위탁기관의 실집행

금액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의 정의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

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제4항>

정산 및 회수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아님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 잔액 등 직접 회수 불가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 잔액 등 직접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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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의 연구진행 정도 또는 성과를 검토한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연구개발부담비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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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기관의 장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2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②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

부담비
∙ <신설>

∙ 정부출연기관(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각호)만 계상가능

∙기본사업 중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다른 연구

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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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 제1호 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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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이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다만, 참여연구자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지원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중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함

∙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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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지원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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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에서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함

∙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함

기관 유형별 간접비 적용기준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①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함

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수정직접비 – 수정직접비 중 수정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 수정직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244 \

②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법

③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3-22> 기관 유형별 간접비 주요 세목 사용 기준 

구분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공기업 포함)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

[연구지원비]

연구활동지원금
계상 가능 계상 불가

[성과활용지원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

간접비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해진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다.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표 3-23>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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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 협약체결시점(당해 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체

결시점 등)

∙ 연구개발과제(단계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

시점

간접비 증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처리규정 제25조 제7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 (원칙) 5%

∙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 불명확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 (영리기관) 불가

마. Q&A

Q1.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중 ‘일시적 연구중단’의 범위는?

-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등을 말함

Q2.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간접비비율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높게 또는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목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알린 방법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음

  * 시설･장비 구축,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영리기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Q3.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 단, 직접비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Q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직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모든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 직원 또한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한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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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흡수하게 될 경우 부당집행금액에 해당되는지?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사용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회수대상임

Q6.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 간접비를 과제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간접비 사용용도)으로 사용가능함

Q7.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될 경우 추가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 시점은?

- 추가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던 당시에 협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새로 추가되는 

시점의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면 됨

Q8.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이 과제수행 중 해당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상향되거나, 협약 당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고시비율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협약 당시 고시비율로 상향하려는 경우 간접비 증액이 가능한지?

-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이 과제수행 중 해당 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상향되거나, 협약 당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고시비율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협약 당시 고시비율로 상향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다만, 간접비 고시비율이 하향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판단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 가능

Q9. 연구보안관리비를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 정보보안 활동을 위해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정보보호 SW구입, 신규 정보보호시스템 구입, 망분리 등

정보보안관리비 비용으로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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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연구

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시작일을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까지 

앞당기고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시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의 사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보는 

근거 마련

나. 사용절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의 발의를 거쳐야 함

➊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➋ 연구재료비

➌ 연구활동비

➍ 연구수당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 포함)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➊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 다만,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그 밖에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까지 입력할 수 있음

➋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

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사용

-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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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분할지급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분할지급일을 포함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재원을 포함함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가계정 편성*

자체재원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비 지급

자체재원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

스템 등록 후 

자계좌이체

<표 3-24>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절차 표준안

* 자체재원 활용을 위한 예시 방안이며, 연구개발기관의 내규 및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다른 방안으로 대체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지급이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 표준절차와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라.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함

-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 단,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간주함

마.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➊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➋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하려는 경우

➌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

➍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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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➎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➏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➐ 전체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

➒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➓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다음의 사유로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함)이 증액되는 경우

  ∙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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⓫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⓬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➊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➋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전 승인 절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연구개발비 사용의 상시점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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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 사용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도 운영가능)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7항>

∙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영리기관

(공기업 제외)은 통합관리 불가)

<혁신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연구개발

시작일
<신설>

∙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 중 하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 제1항>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신설>

*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에 한해 적용

∙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 사용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 제2항>

증명자료 

보관기한

∙ 불명확(해당연도 종료일부터 또는 최종연구 

종료일부터 5년)
∙ 전체(단계) 종료일부터 5년

전자문서 

보관대상

∙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9항>

∙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

보관 의무 면제 (※ 23년도 변경사항)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 (일괄) 집행 후 5일 이내 

∙ (건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

<처리규정 제27조 제1항>

∙ 일괄 및 건별지급 연구개발과제의 상황별 별도 

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제2항>

자체회계

감사 생략

∙ 연구개발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 과제의 경우 

자체회계감사 생략가능

<처리규정 제27조 제3항>

<삭제>

- 사전 승인

구분 종전 혁신법

사전승인사항

∙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 <신설>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 <신설>

∙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제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 전체(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 변경 구입 또는 

변경 임차

  -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 구입 또는 변경 취소

  -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 이월

(단계 내 자동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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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Q&A

Q1.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종료 이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 일괄지급 : 사용일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 사용일 이전

- 또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용실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Q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각각 무엇인가?

-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 

등을 말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Q3. 한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

하는 금액의 변경이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사전 승인 사항은 ‘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증액되었을 때를 의미함

- 따라서,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구분 종전 혁신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

∙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집행하기 위한 

간접비 비율 조정사항

<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 전체(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사전승인 

통보기한
∙ 별도 통보기한 없음

∙ 15일 내 통보

(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기관에 

사전 통보)

전문기관 

보고사항

∙ 인건비의 20% 증액

∙ 참여연구자 변경(연구개발정보관리)
<삭제>

통보사항 ∙ 별도 없음

∙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혁신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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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도 부처의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전문기관이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포함) 업무에 대하여 부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면 부처의 사전 승인을 대행한 것이므로 부처의 사전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Q5.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Q6.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차례에 걸쳐 분할지급되고 있고, 1차 지급된 연구비를 모두 소진한 경우 2차 지급일까지 

연구기관의 자체재원 활용이 가능한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분할지급되는 날까지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재원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Q7.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 이때 적용되는 ‘원래 계획’의 의미는 

무엇인지?

- "원래 계획"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말함. 단, 제7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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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가.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 정부지원금이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 정부 지원금 지분율(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 (단계구분이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건별지급과제 이자의 경우 각 재원별 연구개발비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로 산출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정부지원금이자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이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사용함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정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 하고,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이자 중 정부지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이자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다.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 포함)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

하면서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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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Q&A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 구분은?

-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서 각 연구개발비(정부지원, 기관부담 등)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이자를 

비례 배분하여 결정

※ 단, 건별지급과제의 경우 각 재원별 연구개발비(정부지원, 기관부담 등)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로 구분

Q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는?

- 연구개발기관의 재정에서 비롯된 이자이므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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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가.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이자 포함)

나.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혁신법 제13조

제6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차별로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음

- 정산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함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단,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이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통합

관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계정으로 기한 내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각각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함.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출받은 현물부담 확인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 257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자료에 더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산에 필요한 정보･자료(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관한 정보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자료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문서의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다.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연구개발비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현물만 부담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통합관리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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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 지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 지원금 지분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 단계(단계 구분이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첫째 자리까지만 활용

∙ 직접비 사용비율(직접비 사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은 고려하지 아니 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총액(계상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통합RCMS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총액(계상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공기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사용하지 아니한 

간접비와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간접비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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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과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과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마. 정산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정산 이의신청(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7호서식)을 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정산 결과

(회수 금액) 통보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함)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 반납

<표 3-25>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회수 유예 및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이 경우, 기준일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최초로 통보한 날로 함)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납기한의 연장 또는 회수 금액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정산 결과에 

따른 회수 금액을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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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정의 ∙ 별도없음

∙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제13

조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정산주기
∙ 연차별 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단계정산

(단계구분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 정산)

  - (연차)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

부담확인서

∙ <신설>

∙ <좌동>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정산대상
∙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 제외

∙ 모든 과제 정산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정산시점 <신설> ∙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상시점검 가능

정산방법

∙ 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문서 및 전저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 (원칙)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 부당집행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회수

∙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회수금액 면제 ∙ 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삭제>

정산 이의신청 

최대가능 횟수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최대 1회에 한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4조제1항>

회수금액 

반납기한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시스템 상 15일 이내)

∙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 국가안보 및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시기 조정가능

회수면제 ∙ 없음
∙다른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해 면제

회수유예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

에서 연장･분할납부 가능

- 부도･폐업･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악화의 경우

- 재난, 재해,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의 경우

정산이의

신청서 서식
<신설>

∙ 공통서식 마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정부지분률, 

직접비, 연구수당, 

간접비 사용비율 

등 산출

∙ 해당연도 단위 ∙ 전체(단계)연구개발기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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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과조치 사례

- ’20년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 사례1 : 1단계(’18~’22년, 5년) 연구개발과제의 당해 연구개발기간이 2021.1.1. 이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표 3-26>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1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12.31.)

’21년

(1.1.~12.31.)
’22년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혁신법 적용

(단계정산)
정산기준

회수기준

-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와 같이 적용규정이 달라지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적용함

∙ 정산 기준과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사용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사용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례2: 1단계(’18~’22년, 5년) 연구개발과제의 당해 연구개발기간이 2021.1.1. 이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표 3-27>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2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6.30.)

’21년

(’20.7.1.~’21.6.30.)
’22년

’20.7.1.

~’20.12.31.

’21.1.1.

~’21.6.30.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종전규정 혁신법 적용

정산기준 혁신법 적용

(단계정산)회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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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Q&A

Q1.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언제인지?

-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는 날을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 전에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더라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내부결제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Q2.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20.12.31. 이전이나,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은 ’21.1.1. 이후인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이체 등 실제 지급일이 ’21.1.1. 이후인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가 ’20.12.31.까지 

완료되었다면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부처별 규정을 적용함

Q3. 정산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혁신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는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단, ①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②연구지원체계평가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한 경우, 

③자체정산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수행한 경우에는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Q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 주기는?

-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임

Q5.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산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집행)비율, 간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과제

(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별로 산출

Q6.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이 원칙

-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5항 단서는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Q7.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회수 금액을 국고로 회수하여야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도･폐업･파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 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회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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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이하 “산출기준”이라 함)을 

마련하고, 이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➊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➋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사용 기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

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일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음

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과 같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4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로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 2025.3.6.일부터 

16.49%를 적용함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 및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

으로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각각 5퍼센트로 함

-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및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

체계평가의 실시일 이후에 설립되어 평가를 받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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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 포함)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함

-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

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으로 지정

하고,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구분 간접비고시비율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비영리기관 산출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미산출 대학 5%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미산출 기관 5%

비영리기관(대학 제외) 중 의무산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기관 17%

비영리기관(대학 포함)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 

평가 실시일 이후 설립되어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17%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10%

<표 3-28>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산출 비율

라. Q&A

Q.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관계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결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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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 규정의 취지

-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전/후 비교

- (이전) 부처별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달리 규정

- (변경)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관리

* 혁신법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제외

다. 주요내용 

- (기능) 과제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내역을 연계받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내역 관련 정보･증명자료를 입력･업로드

- (상시점검) 부처(전문기관) 소관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상시점검 가능

라. 개요

-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과제의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 정산 업무를 지원

- ’19.9월, 과기정통부(Ezbaro)와 산업부(RCMS)로 이원화 통합 완료 및 서비스

∙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항목 표준화･간소화(12개부처 526개 정보 → 330개 공통정보), 종이영수증 

부담 감소, 하나의 연구비카드

구분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부처 구분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부처

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1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17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표 3-29>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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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자

∙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 부처별 연구비 집행항목 및 절차 상이

∙ 연구비 서비스 절차 상이

∙ 사용 용도별 연구비 입력항목 상이

∙ 관련 규정 상이

∙ 연구비 집행 안내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부재

∙ 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

∙ 연구개발비 항목과 절차 표준화

∙ 연구개발비 서비스 표준화

∙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 입력항목 표준화 및 대폭 

간소화

∙ 관련 규정 표준화

∙ 통합 홈페이지(GAIA)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부처･전문기관

∙ 범부처 연구비 통계 부재

∙ 연구비 정보 공유 제한

∙ 부처별 연구비 집행정보 각각 관리

∙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예방 기능 부족

∙ 범부처 연구개발비 통계 제공

∙ 공유 정보･채널 확대

∙ 범부처 연구개발비 사용정보 통합관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전예방 기능 강화

운영효율화 
∙ 연구현장 행정업무 부담 및 각 전문기관별 연간 

유지보수 비용 과다

∙ 연구현장 행정업무처리 시간 단축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유지

보수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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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자세한 사항은 별권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및 제86조부터 제99조(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을 통합)

가. 규정의 취지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지급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총 70개 기관 지정･운영(66개 대학･특정연, 4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0273호(’25.3.6.))

나.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계정에 적립한 잔액을 계속 사용

-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 계상 금지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필수

- 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간주

- (2024년 9월 이후 적용)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기존 잔액 포함)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타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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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20% 이상을 연구

개발기관계정 지급액으로 설정하기를 권고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 신규 또는 후속 과제를 준비 중인 학생연구자에도 지급 가능하고, 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계속 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시 기타 사항에 대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 별권 1 참고 2) 참고

통합관리계정은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

- 연구책임자계정으로는 매월 지급,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는 매월 지급하거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일괄 선지급 가능

학생인건비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대학･정부출연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2 충족 필요) 후 신규 지정 신청

- 과기정통부는 매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 신청서･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학생

연구자 지원규정･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요건 충족 시 지정 통보

※ 2019년 9월 이후부터는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운영현황 점검 완료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직전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하거나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기관 통산 2회 이상 50% 미만일 경우 등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지급총액의

2% 초과 1회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 1회

(※ ’23년도 변경사항)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좌  동>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

<신  설>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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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Q&A

Q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준비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도 지급 가능한지?

- 현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준비하는 경우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체결 후 지급 가능

Q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학생연구자의 참여연구자 등록이 필수인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연구자가 연구수당･연구개발능률성과급･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참여한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야 함. 다만, 신규･후속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은 과제 신청 또는 

협약 시 등록

구분 종전 혁신법

기관계정 

수입 처리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전용 계좌 <신  설>

’24년 9월부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 사용 의무

(※ ’24년도 변경사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상 잔액과 전용 계좌 잔액 

일치 확인 필요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기관계정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책임자계정에 적립 필요

정보공개 <신  설> 학생인건비 지급, 부당회수 현황 공개

연구참여 확약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 양자 확약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통합관리기관장 3자 확약

소속변경 시

잔액이관

계정 잔액 규모에 상관없이

과제별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금액 산출

계정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한 이관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 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 산출

과제중단 시

잔액사용
<신  설> 기관 내 기관계정으로 이관 또는 부처 반납

자체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자체점검표)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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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가. 규정의 취지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사항 명시

나. 주요내용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①연구개발기관, ②공동활용시설, 

③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 지정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內 연구시설･장비비를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는 과제 종료 후에도 별도 기한 없이 사용 가능

- 여러 단위의 계정을 중복 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는 전문기관 정산 면제

* 계정 단위별 적립한도: 연구개발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그림 3-1] 통합관리계정 단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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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연차별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여 적립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계상할 수 없음

- 3가지 용도(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해당하는 비용만 계상한도(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

- 3가지 용도 외의 비용(연구장비 신규 구축비, 성능향상비, 신규 장비임차비 등)은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비특례)로

계상하여야 함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②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위해 3가지 용도(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로 사용할 수 있음

-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가 용도에 맞게 사용

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그림 3-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이 미흡한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및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ZEUS 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메뉴(https://www.zeus.go.kr/pooling) 및 별권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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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법 전･후 비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특례

근거 규정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8항 제4호 및 제12조의4

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2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세부 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과기정통부 고시)

사용 대상 장비 범위 
비R&D장비까지 확대
(사용 기준 제105조)

ZEUS에 등록되고 
R&D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만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사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된 것이 확인된 
비R&D 재원의 장비도 ZEUS 등록 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사용 가능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예외적인 변경 허용
(사용 기준 제103조)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의
협약 이후 과제 기간 중 변경 제한

다년도 과제인 경우(2차년도 이후 금액),
오계상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 허용

기관 내부 운영규정 
마련･운영 의무화

(사용 기준 제102조)

통합관리기관 내부 운영규정
마련･운영 권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부 운영규정 
마련･운영을 의무화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규정 제정 부담 최소화) 

통합관리기관 우대
(사용 기준 제111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실제로 도입하고 운영해야 하는 행정부서에 

대한 유인 부재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우대

라. Q&A

Q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및 부처･전문기관에서 제도 운영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통합관리기관과 부처･전문기관에서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과제 수행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야 함

Q2. 연구개발기관 및 각 단위에서 해당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적립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초과분을 처리하게 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는 유형별 적립한도(연구개발기관 

10억 원, 공동활용시설 7억 원, 연구책임자 3억 원)를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음 

- 따라서, 각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협약이 이뤄지기 전에 적립하고자 하는 계정의 적립한도를 

먼저 확인한 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계상하여야 함 

- 참고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지급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는 필요 및 용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내 여러 계정에 분할하여 적립할 수 있음 

- 만약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이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적립하려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적립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연구책임자의 판단 하에 적절한 타 유형 계정(소속된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에 적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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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제1절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

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방법, 절차 등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은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란 별표 5의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 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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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혁신법｣에서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기준을 고시로 위임*하고(제19조 제1항), 모든 연구개발 주체는 

해당 기준 준수 의무화(제19조 제2항)

* (위임사항) 연구개발정보의 ① 처리 범위･시기･방법･절차, ② 처리 주체

-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공동 활용의 활성화 유도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각 처리주체별 역할･의무 등을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기정통부 고시)으로 규정

나. 주요내용

(처리주체별 역할)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등 연구개발정보 처리 주체별 역할 및

의무, 위탁운영기관 지정 및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보 처리 총괄･조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통합정보시스템 협조, 정보공개･개방 활성화, 연계･공동활용 협조 등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정보 충실성･최신성, 정보 개방 협조, 정보보안 등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데이터품질 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가 오용･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정보의 경우 원시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생성되는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총괄･조정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협조

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을 통한 업무협업

4.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충실성, 최신성 등 품질관리

5.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기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개발

정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개발정보의 신속･정확한 입력 및 관리

2. 연구개발정보의 품질 관리 및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소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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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범위･시기･방법) 국가연구개발과제(사업),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연구개발성과 정보 등 

연구개발정보별 처리 범위, 시기, 방법

- (과제정보) 사업 추진계획･예고 시기(1.31일)에 맞춰 사업정보 설정 완료, 외부 실적･자격요건 

정보 연계* 활용, 허위 정보 금지 등

* (실적) NDSL(논문, 보고서), KIPRIS(특허), ZEUS(시설･장비), 생명연(생명자원) 등

(자격요건) 신용평가사(재무･회계, 신용), SIMS(중소･벤처기업), 공정위(대기업) 등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입력･수집)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되(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갱신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신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협약, 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정보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사항으로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정보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처분할 수 있다.

< 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생략) …

4.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활용) ① 수집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정보는 공개･개방 및 중앙행정기관

(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개방 및 공동 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관련 정보

2. 정보의 공개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개발기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연구자정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시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의무, 개인정보보호, 연구자정보 

최신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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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정보) 인터넷뱅킹, 연구비카드 발급･사용정보 등 사설 외부시스템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계*, 연구비 정보 분석･활용 가능 등

* (법 제19조제3항)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 법인 휴･폐업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관세 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연계 가능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8조(연구개발비정보의 입력･수집) ① … (생략)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연구개발정보 중 과제 협약정보, 

연구자정보 등 연구개발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정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갱신(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하며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정보의 생산･관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비카드 매입정보 등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정보의 정확성･유효성 검증, 분석정보 생산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비롯한 타 부처가 운영 중인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인터넷뱅킹,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카드 사용정보, 사용자 

접속 인증 등을 위해 사설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부 정보항목) 통합정보시스템(혁신법 제20조)을 통해 처리할 연구개발정보의 세부항목별 내용 

설명, 공개･개방･공동활용 여부(고시 내 별표1)

(기타) 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고시 내 별표2),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DMP 및 연구데이터 

관리*, 정보보안

* 중앙행정기관 필요 시 데이터관리계획(DMP)를 고려한 선정평가･연구관리,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4조(연구자정보의 입력･수집) ①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자정보를 거짓 및 중복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구자는 현재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 연구자 인적사항,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활동 실적,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 (생략) …

제15조(연구자정보의 관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개방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43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구자정보의 거짓 및 중복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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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요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관리･분석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관리･분석 업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활용 업무

5. 법 제5조 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연구지원시스템 개요

‘연구지원시스템’이란 정부 R&D 연구개발과제(19개 부처, 약 6만여 개)의 수행 과정 및 생산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①과제지원시스템, ②연구자정보시스템, ③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구분

그동안 19개 부처 산하 20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마다 과제지원･

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제각각 구축･운영

➝ 총 59개의 시스템 운영 (과제지원 20개, 연구자정보 22개, 연구비관리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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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연구지원시스템 개념 및 유형(3가지)> 

① (과제지원시스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 등)를

지원(20개)

② (연구자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KRI), NTIS, 전문기관 등에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22개)

    ※ 한국연구재단(KRI, 46만명), NTIS(18만명), 20개 전문기관

③ (연구비관리시스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 연구비의 지급, 집행, 정산을 지원(17개)

➝ 통합완료(’19.9월/ 단일포탈 내 2개 시스템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존 연구과제지원시스템(20개), 연구비관리시스템(17개) 운영 현황>

전문기관 과제지원 연구비 소관부처 전문기관 과제지원 연구비 소관부처

한국연구재단 e-RND Ezbaro
과기정통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FRIS S-R&D 농식품부
교육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ZOne Ezbaro 과기정통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 RCMS 환경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iTECH+ RCMS 산업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marnd 연구비카드 기상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RCMS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PMS 연구비카드 식약처

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RCMS 산업부 국방기술품질원 compas - 방사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SMTECH 중기부 한국콘텐츠진흥원 CTRD 보조사업비관리 문체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MS 이로미 국토부 국립문화재연구소 PMS 연구비관리 문화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dream 연구비관리 복지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NSRM 연구비관리 원안위

농촌진흥청 ATIS AROMI 농진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MS 연구비카드 행안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PMS 연구비관리 해수부 한국임업진흥원 FTIS 알앤카드 산림청

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배경

< 연구자･연구개발기관 : 과중한 행정 부담 >

연구개발과제 관리의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은 있지만, 부처별 세부 규정과 연구지원

시스템은 부처마다 상이점이 존재

※ (기존)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 부처별 규정(286개) ⇨ (시행) 혁신법 시행령(’21.1.1.)

- 그 결과,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부처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면 각각의 연구지원

시스템들을 일일이 숙지해야하는 상황 

※ 1개 대학 평균 10∼20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실정(’18년, KISTEP)

부처별 R&D 세부 규정 상이점(예시)

∙ 연구개발계획서 항목 수 : 과기정통부는 60∼80개, 산업부는 120여 개, 중기부는 30여 개  

∙ 출장비 지급기준 : 과기정통부는 거리기준 정산, 산업부･중기부는 실비 정산, 

∙ 연구개발과제 평가 : 과기정통부･교육부는 연차실적보고서만 제출(장기･계속과제), 산업부･중기부･환경부는 매년 평가 원칙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연구자정보 등)조차도 연구개발과제별 주관 부처가 다르면 중복으로 

입력해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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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전문기관 : R&D의 비효율성 >

부처 및 전문기관 간 연구 정보의 칸막이 존재

- 연구자의 연구 이력, 연구개발과제 평가, 평가위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연구개발과제 유사･중복 

기획 문제 및 부처 간 공동기획의 장애가 여전  

-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정보들을 모아도 분류체계･항목 등이 달라 의미 있는 통계 추출이 어려움 

※ 소부장, 코로나19 등 현안 발생 시 핵심 연구자･연구개발기관 즉시 파악에 애로를 겪음

연구제도 ･ 규제 개선 사항의 현장 착근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

- 새로운 제도가 각 부처별 규정 개정을 거쳐 개별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데 2~3년이 걸리며, 

시스템 개량 예산 확보도 부담 

다.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의 기본방향

’21년까지 단일 포탈 형태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구축 

- 시스템은 3개 유형(과제지원･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별로 통합하되, 단일 포탈사이트에서 한 번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

’23년 말까지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모든 부처에 적용

- 연구개발과제 전 주기(기획･집행･평가･성과관리 등) 정보 활용도 제고

- 부처별･사업별 고유 특성이 인정되는 평가･성과관리 사항은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듈을 수정 또는 추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부처별 연구규정(286개) 표준화,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첨부서류 표준화･

간소화도 병행

- ｢혁신법｣ 및 시행령의 공통 기준을 시스템 구축 시 반영

라. 기대효과

<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연구자(또는 연구개발기관)가 한번 로그인으로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연구행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 가능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개발과제 이력 정보, 연구업적 등을 ‘마이데이터’개념으로 제공 

< 연구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전문기관에서도 연구행정 업무의 총량이 줄어들고 비대면 환경으로도 안정적인 연구관리가 용이한 

원격회의 시스템* 제공

    * 다수 평가위원의 토론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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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들을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거의 모든 연구현장에 

신속히 적용 가능

< 연구개발정보의 칸막이 해소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

국가 차원에서 우수 연구자 및 전문가 정보를 활용한 양질의 연구기획 및 부처 간 협동 연구기획 등 용이

부처 간 유사･중복 연구 및 연구비 이중집행 예방, 협약위반 사항 사전 체크 등 가능 

<표 4-1> IRIS 구축으로 인한 현장의 연구행정 간소화(예시)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자

∙ 개별 전문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중복 정보입력

(갱신) 및 자료 제출

∙ 연구과제 서식, 항목(분류체계 등) 복잡

∙ 연구업적(논문, 특허 등), 자격 증빙 자료의 개별 

입력, 제출

∙ 단일 시스템을 통해 1회 정보 입력(갱신) 및 자료 

제출로 모든 전문기관 활용

∙ 연구개발과제 서식, 항목 등 표준화･간소화

※ 서식 : 136여종 → 53여종

∙ 외부 인증정보 연계를 통한 자동 정보입력

전문기관

∙ 연구지원시스템과 전문기관 내부 행정시스템 간 

분리로 개별 공문 기안･발송

∙ 연구자, 평가위원 정보 개별 관리

∙타 전문기관에 연구과제 협약위반 등 발생 시 검증 

복잡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과 전문기관 내부 행정시스템 

연계로 자동 공문 기안･발송 

∙ 타 전문기관 보유 전문가 정보 공동활용

∙협약 등 위반 시 해당 연구자 연구개발과제 전체에 

경고(알람) 기능

마. 고객대응체계

IRIS 통합콜센터(1877-2041)를 통해 IRIS 사용법, ｢혁신법｣ 기반의 표준화된 사업･과제관리 

사항, 전문기관 사업･과제 관련 주요 사항(FAQ)과 관련된 고객 문의 대응

- 고객에게 동일 내용으로 답변이 제공되도록 IRIS 통합콜센터와 전문기관 간 주요 상담내용 상시 공유

문의 게시판을 통해 IRIS 사용법 문의 및 개선건의, 전문기관 사업･과제 관련 문의, ｢혁신법｣ 

및 하위 시행령･규정에 대한 조문해석요청 및 제도개선의견 등 접수･대응

챗봇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간･장소와 무관하게 제공(PC 및 모바일 

웹으로 사용 가능)

바. 사용자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과학기술인 온라인 교육 포탈 내 연구자 및 평가위원 IRIS 사용 

교육 제공

-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주기에 따른 IRIS 사용법 교육

* 사업기획, 공고, 과제접수, 과제수행, 사후관리, 과제평가, 납부, 워크라운지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IRIS 평가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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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구축 전

IRIS 구축 후

[그림 4-1] IRIS 구축 전후 연구자의 시스템 사용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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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Q&A

※ IRIS에 관한 추가 문의 사항은 IRIS 홈페이지(www.iris.go.kr) 로그인 후 [알림･고객] > [시스템･서비스문의] > 

[FAQ]에서, 기존의 문의･답변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사용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1.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이 과제지원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 통합정보시스템은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과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 구성되어 있음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은 통합과제지원시스템(영§43①1), 통합연구자

정보시스템(영§43①2),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영§43①3)를 포괄하는 명칭임

Q2.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되는 국가R&D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혁신법｣에 따라 연구관리 절차가 표준화되는 국가R&D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출연(연), 국공립기관 고유사업 등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혁신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 기본사업, 국제협력, 국방 등을 

제외한 국가R&D사업에 한해서만 제9조(예고 및 공고 등)부터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까지의 표준화된 연구관리 

절차 적용

Q3.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이 구축되면 기존 NTIS는 어떻게 되는지?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은 연구행정시스템으로서, NTIS는 과학기술지식정보 대국민 포털 서비스로 차별성을 

가지는 한편, NTIS 정보의 질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IRIS와 NTIS 간 상호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Q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각 부처별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 IRIS 구축 대상(연구자정보, 과제지원, 연구비)과 중복되는 부처별 시스템은 모두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IRIS로 통합될 예정임

  ※ (’22년) NRF, KEIT, KAIA, TIPA, IITP → (’23년) KETEP, KHIDI, KIAT 등 15개 424전문기관

- 또한 농식품부 등에서 운영하는 FRIS,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SIMS 등과 같이 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2차 정보 

제공 서비스는 IRIS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임

Q5. 통합되는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승계

되는지?

- e-RND(한국연구재단), iTECH+(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지원시스템

(PMS)의 데이터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이관*시켜, 부처･전문기관의 과제관리 업무담당자, 연구자 

모두 연속성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

/ 285 /

Q6.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시 부처･전문기관별 특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 과제관리 전주기에 걸쳐 표준 업무절차에 따라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처･전문기관별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필요 업무 절차*는 개별 모듈화하여 반영하여 구축하고 있음

  * 평가(평가위원 추천, 평가단 구성 등), 성과관리(성과 입력･관리 등), 사후관리(기술료 협약･정산 등) 등 사업별 특성 모듈화

Q7.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12개 주요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모두 IRIS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Q8. 과기정통부에서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은 어디에 구성되며, 부처･전문기관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은 평가위원의 부처 간 공동 활용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성하는 평가위원 pool을 

의미하며,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관리함

- 각 부처는 평가위원 후보단에 대한 심의･선정･활용･해촉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부처･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함

- 각 부처･전문기관은 통합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시 언제든지 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음

Q9. 기존 전문기관에 등록했던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지?

- 2021년 9월까지 20개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이관 동의를 완료한 연구자에 한하여 연구자 정보를 

IRIS로 이관했으며, 이때 연구자는 이관된 정보를 검색한 후 직접 검증하여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등록할 

수 있음

- 2021년 10월 이후에는 KRI에 등록된 연구자 중 IRIS로의 정보 이관에 동의한 연구자에 한하여 연구자 정보를 

IRIS로 상시 이관하고 있음. 이관된 KRI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NRI 재입력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함

Q10.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국가연구자번호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1회 접속을 통해 연구자 전환 

시 국가연구자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됨. 기존 과학기술인번호(NTIS) 및 연구자등록번호(KRI) 보유자는 기존 번호 

또는 신규 발급된 국가연구자번호 중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번호 1개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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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구지원시스템 개요

∙ 정부R&D 과제별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산출된 정보들을 수집･처리･분석･저장하는 정보시스템을 총칭

  - 연구과제지원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구성

[그림 4-2] 연구지원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① 연구과제지원시스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 

등)를 지원(20개)

<표 4-2> 과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전문기관 소관부처 구분 전문기관 소관부처

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1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1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1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5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15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1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2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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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자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 NTIS, 전문기관 등에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22개)

- ’20.12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구축 완료 및 서비스

∙ 한국연구자정보(Korea Researcher Information, KRI) : 연구재단에서 구축･운영하는 연구자정보시스템으로 

336개 대학과 정보연계 중 

  ※ (보유정보) 연구자정보 46만명, 평가위원정보 8.2만명, 연구개발기관정보 2.8만건 등

∙ NTIS(Nat’l Science & Tech. Information Service, NTIS) 인력정보서비스 : 17개 과제지원시스템 연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 정부 연구개발 참여 연구자정보, 평가위원정보 등 제공

  ※ (보유정보) 연구자정보 18만명, 평가위원정보 3만명 등

∙ 전문기관 연구자정보관리 : 연구자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 내에서 관리(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20개 전문기관)

구분 전문기관 소관부처 구분 전문기관 소관부처

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1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1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1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5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15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1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2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③ 연구비관리시스템

-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과제의 연구비 지급, 집행, 정산 업무를 지원

- ’19.9월, 과기정통부(Ezbaro)와 산업부(RCMS)로 이원화 통합 완료 및 서비스 ➝ 연구비 집행 

관리항목 표준화･간소화(12개부처 526개 정보 → 330개 공통정보), 종이영수증 부담 감소, 

하나의 연구비카드 등 구현

<표 4-3>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전문기관 소관부처 구분 전문기관 소관부처

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1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17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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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원

제1절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연구지원조직”이라 한다)을 갖출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집행･관리 실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호나목･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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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

- 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지원 역량을 제고하도록 유도

나. 연구지원기준(고시)

(연구개발기관)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은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연구지원조직을 갖추고 연구

지원인력을 확보해야 함

(과기정통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기준｣(고시)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 

(’21.12월 제정)

- 연구지원인력의 운영기준, 연구지원조직의 운영기준, 연구지원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 연구시설･장비 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등

3. 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4.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5.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활용

3.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업무의 위탁)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3.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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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개발기관

(수행기관) 과기정통부(KISTEP에 위탁)에서 실시하되, 짝수해는 과기정출연･특정연 등 비영리기관, 

홀수해는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할 예정

(평가내용)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연구자의 처우개선 정보,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

(평가절차) 평가 실시계획 수립(매년 3.31일까지)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공개(평가완료 후 14일 이내)

- 평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평가 대상기관, 평가지표, 자료 제출 범위･기한, 평가 방법･일정,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등

(평가결과 활용) 과기정출연 기관평가에 반영,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최우수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을 연구비사용실적 제출로 갈음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지원기준 <신  설>
∙ 연구지원기준

  - ’21.12월 완료

연구지원

체계평가

평가 명칭
∙ 연구비체계평가

(’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로 개편)
∙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 계획 <신  설> ∙ 실시계획 수립･통보(3.31일까지)

평가 상세

∙ 2년마다 실시(의무규정)

∙ 최우수등급 기관에 대해 아래의 우대조치 중 

1개 이상 조치

  - 간접비 비율 상향

  - 정산면제

  - 과기정출연 기관평가 우대

∙ 매년 실시(재량규정)

∙ 우수기관에 대해 우대조치 가능

  - 연구비사용실적 제출로 정산 갈음

∙ 평가결과 반영

  - 과기정출연 기관평가에 반영

  -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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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Q&A

Q1. 연구지원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 연구지원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의무규정은 아님

- 다만,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및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준수정도를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임

Q2. 연구지원기준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나?

- 혁신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적용대상이며, 다만 연구지원체계평가는

그 범위를 매우 한정하여 적용할 예정임

Q3.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기존의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간 차이점은?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목적은 동일함

- 다만, 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는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 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에 관한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Q4.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 (적용기간) ’22년도 평가 기관의 경우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통보 시점(’22.10.14)부터 차기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임

- (적용대상과제) ’22.10.14일부터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부터 적용. 다만, 10.14일 전에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는 10.14 이전 평가등급에 따라 적용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점의 평가등급이 적용

  ※ (근거)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

Q5. 연구지원체계평가(구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지표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단가’와 연구재료비의 ‘총액’은 공급가액

인지, 공급가액+부가가치세인지? 

- 중앙구매체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서 연구시설･장비비의 기준단가 및 연구재료비의 총액 모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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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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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와 

대상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

제50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2. 실태조사･분석의 대상 기관

3. 실태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4. 실태조사･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태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지정･운영의 효율성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3.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의 효율성

4. 전문기관별 기획･성과 관리 효율성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③ 실태조사･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분석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2.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3.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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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혁신법에 근거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원

- (범부처) 전문기관 지정･운영 효율성 이행점검 

-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성과 관리 역량강화

나. 전문기관 정의 및 역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정의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 (기획) 전략계획의 수립을 바탕으로 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동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및 신규사업･과제의 기획

- (사업관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의 운영, 협약 체결 및 진도관리,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성과관리) 연구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해 성과물의 효율적 관리, 우수성과의 발굴 및 후속지원, 

종료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 그 외에 인력양성,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국제협력, 정보처리, 보안관리 등 관련 부처에서 

위임하는 각종 업무 수행

[그림 4-3]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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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내용

(기본방향) 혁신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 환류 추진

- (효율성) 부처의 전문기관 관리 효율성,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성과관리의 체계성 등

- (전문성) 전문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전문역량 

구비 여부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차별성) 성과(output) 중심의 평가를 하는 경영평가와 달리 R&D사업의 추진과정

(process) 중심 현황 파악 및 점검

(조사･분석 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분석기준 

- ①전문기관 지정･운영의 효율성, ②사업관리 수행 현황, ③사업관리의 효율성, ④기획･성과 

관리 효율성, ⑤서비스 만족도도

(조사내용) 부처･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현황 및 역량, 전문성, 제도 이행현황 등

- 관리 사업 및 과제, 예산, 인력, 기획평가관리비 등 전문기관의 일반현황

-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관점에서 사업의 기획, 사업관리(평가 등), 성과관리 활동 및 관련 

제도 이행현황

기획 사업관리(평가 등) 성과관리

∙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PD) 현황 

∙ 신규기획 위한 전략계획 수립

∙ 수요 발굴 위한 규정 및 프로세스

∙ 수요조사서 제출 현황 

∙ 평가위원 상피제 완화 적용 현황, 평가위원 풀 

IRIS 이관 여부  

∙ 중간진도컨설팅 시행 현황 

∙ 책임평가위원제 적용

∙ 과제 특성에 따른 평가유형 차별화

∙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공개 범위 

∙ 연구개발성과 데이터 관리

∙ 종료과제 대상 추적조사

∙ 제재조치 대상 과제 현황

<표 5-1> 전문기관 실태조사 항목(예시)

(추진체계)

-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 업무를 

KISTEP에 위탁함

(후속조치) ① 전문기관의 지정, ② 지정 해제, ③ 기능 정비, 지원방식 개선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 요구

※ 단,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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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으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지정

- 대행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 지정 해제

※ 단,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전문기관의 기능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의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 (실태조사) 법적 조사근거 부재, 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

∙ (기획평가비) 기관운영비 중심 사용

∙ (전문기관 지정/지정 해제) 중앙행정기관 자율 지정/

지정 해제

∙ (실태조사) 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조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운영효율화 추진

∙ (기획평가비) 연구개발 기획 강화, 목적과 지원기준에 맞는 

기획평가비 지원 및 집행

∙ (전문기관 지정/지정 해제) 중앙행정기관의 지정/지정 해제 

및 과기정통부로 통보

마. Q&A

Q1. 전문기관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와 

무엇이 다른지?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output) 중심의 평가이고, 실태조사는 

R&D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가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과정(process) 중심 현황 조사이며 

바람직한 모습(대안) 제시･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별성이 있음

Q2. 타 부처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R&D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문기관 지정절차가 필요한지?

- 전문기관의 지정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R&D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함

Q3. 혁신법 시행령에는 12개 전문기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지 않은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R&D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명시된 12개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하는 주요 R&D부처의

대표적인 전문기관이며, 타 기관도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요건(1인 이상 전문인력,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충족할 경우에 부처에서 지정 후 전문기관으로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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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1.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의 R&D 투자부담을 완화하여 

혁신투자 여력 확보 필요

2.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21.2월)

3. 적용범위 및 방법

적용부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

적용과제 :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2022년도 이후 진행 중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적용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제7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시 까지

적용방법 :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협약 미체결 과제)하거나 

변경(협약 기체결 과제)

- 우선 부처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4. 부처별 자체지침과의 관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며, 부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관리

부처별 자체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지침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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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내용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좌동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하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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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 국외수혜정보 보고 가이드

1.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의 개요

가. 추진배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자산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 촉진 등에 

기여할 필요성 제기

* 미국･일본 등은 국가R&D 신청 시 외부수혜정보 보고 제도 운영 

나.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국외의 지원 또는 지원예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상충 방지

다.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등

2.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의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보고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보고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간 중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연구장비･시설, 연구인력, 겸직 등)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달러(USD)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

**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등 종료사항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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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기

- (모든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시 보고

- (모든 과제) 과제 수행 중 국외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현행화 권고

보고항목

- 지원･지급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보고방법

- IRIS를 활용하여, 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현황 정보 보고 및 과제 

수행 중 IRIS 내 연구자정보를 상시 현행화 가능

※ (IRIS) 1회만 입력하면 추후 다른 과제 신청･수행 시 자동 입력이 가능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수정 가능

위반 시 조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보고･허위보고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참여제한 가능

나. 적용시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7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일부개정안 시행일(2024.2.6.)부터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적용

- 법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공고되거나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과제부터 적용(근거 : 대통령령 제34174호 부칙 제2조) 

※ 2024년 2월 6일 이후 협약이 아닌 2024년 2월 6일 이후 공고(공모과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요청(지정과제) 기준

∙ 법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 과제는 IRIS 연구자정보시스템 내 국외수혜정보사항 현행화 가능

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문 및 협약서에 국외수혜정보 작성 관련 문구 

추가할 것을 권고함

< 공고문 및 협약서 내 국외수혜정보 관련 문구 예시 >

∙ (공고문)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서) 연구책임자는 국가R&D 수행 중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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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수혜정보 보고 IRIS 보고 방법

가. 최초 등록･수정 및 관리(IRIS-NRI)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국외수혜정보 입력

- ①NRI → ②연구업적 관리 → ③국외수혜정보에서 직접 등록/수정 가능

[그림]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외수혜정보입력 메뉴 위치

국외수혜정보에서 다음의 작성 항목을 입력 후 저장해야 등록 완료됨

[그림] 국외수혜정보 보고 입력화면 

- 지원･지급 사유(유형) : 연구과제/강의･자문/연구시설･장비/연구인력/직위 중 택일

- 지원･지급 사유(내용) : ㅇㅇ에 관한 연구 등 과제명 입력/강의･자문 내용/시설･장비명 등

- 지원･지급기간 : 시작일자~종료일자

※ 1일 이내인 경우,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동일일자로 설정

- 지원･지급 출처(국가) : 국가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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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지급 출처(기관) : 기관명/단체명/기업명 등 입력

- 지원･지급 내용 : 10,000USD 등 입력

나. 협약체결시 보고

연구자가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국외수혜정보 신고 필요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께서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전적·비금전적(연구
장비·시설·인력 등)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NRI에서 국외수혜정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그림]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외수혜정보입력 메시지(예시)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기관 → 연구개발기관정보 → 연구책임자 성명 옆에 생성되는 ①“국외수혜” 

아이콘을 눌러 국외수혜정보 입력내용 확인 

- ②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에서 신청 대상 과제와 해당 국외수혜정보 관련성을 입력하고 

③저장버튼을 눌러 저장 가능

[그림]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신고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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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수행기간 내 보고

연구자가 협약 변경 신청 시 국외수혜정보 신고 필요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께서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전적·비금전적(연구
장비·시설·인력 등)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NRI에서 국외수혜정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그림]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외수혜정보입력 메시지(예시)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기관 → 연구개발기관정보 → 연구책임자 성명 옆에 생성되는 ①“국외수혜” 

아이콘을 눌러 국외수혜정보 입력내용 확인 

- ②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에서 신청 대상 과제와 해당 국외수혜정보 관련성을 입력하고 

③저장버튼을 눌러 저장 가능

[그림]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신고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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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수혜정보 보고 FAQ

가. FAQ

Q1. 국외수혜현황 보고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국외의 지원 또는 지원예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함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외부수혜보고 의무화, 미보고･허위보고 시 선정 취소･연구비 감액･연구비 

중단 등 제재 조치

Q2. 해외 주요국의 외부수혜현황 보고 제도와의 차이점

∙ 해외 주요국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수행시 외부수혜현황을 보고하며, 수혜기관의 소속국가를 불문하고(해당국내 

기관도 포함)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음

- 현 제도는 지원출처,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연구개발과제 관련성 등 보고항목을 제한하여 연구자의 보고 

의무를 최소화함

Q3. 참여연구원의 국외수혜 시 보고 대상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주관연구개발기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국외지원사항만 해당함 

Q4. 국가R&D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 역할로 외국정부 과제를 신청한 경우 보고 대상 여부

∙ 국가R&D 연구책임자는 국외과제에서의 역할(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과 상관없이 보고 의무 존재

국가R&D과제에서의 역할 국외 R&D과제에서의 역할 보고의무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보고 불필요

참여연구원 보고 불필요

Q5. 국외기관 A0에서 특정 개인인 K씨에게 컨설팅을 요청하였으며, A0의 국내법인인 A1 소속 연구책임자 K씨가 

모기관인 A0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보고범위 여부

∙ 국외기관이 ‘연구기관’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컨설팅을 요청하여 컨설팅을 제공한 경우 소속기관과 국외기관 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연구책임자는 국외으로부터 노무 등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누계 5000불(USD 

기준) 이상의 대가를 받았다면 보고 범위에 해당

Q6. 국외기관이 국내 기관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국내 기관에서 공모하여 국가R&D 연구책임자 

K씨가 지원받게 된 경우 보고범위 여부

∙ 국외기관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원인이 특정 ‘연구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국외수혜사항은 보고 대상이나, 연구책임자가 

아닌 소속 ‘연구기관’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고 대상이 아님

※ 형식상 계약을 연구자/연구기관 명의로 체결하는 것과 별개로 실질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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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국가R&D과제인 출연(연) 기관고유사업 또는 기본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의무

∙ 출연연 기본사업*이 타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제15조에 준하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혁신법 제11조 및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국외수혜정보 

보고 대상이 아님

* 혁신법과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혁신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사업’이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칭함

** 이때 “타법”은 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혁신법과 별도로 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혁신법에 따라 국외수혜정보보고 의무 이행 필요 

※ 어느 경우이든 간에, 연구책임자는 별도로 IRIS-NRI(연구자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국외수혜정보를 등록 가능

Q8. 연구책임자 또는 책임자 변경시 보고시기

∙ 연구책임자 또는 책임자 변경에 따라 협약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된 책임자는 협약변경 과정에서 국외수혜정보 보고 수행

∙ 연구책임자 또는 책임자 변경과 무관한 협약 변경 시 추가 보고 불필요

Q9. 해외 본사 및 별도 법인(국내지사 등)이 있는 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의 경우 보고 범위 여부

∙ 본사와 지사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보고 

∙ 해외정부(공공기관 포함) 또는 해외 본사 기업･비영리단체의 국내법인･지사･연락사무소(출장소)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강의, 자문 등 대가는 보고 대상

Q10. 보고 범위 및 시기

∙ 선정･지정･협약･계약 체결 등 지원 확정 또는 신청한 경우 보고 대상이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사실만으로는 

보고 사항이 아님

※ 보고사항(지원기간, 지원금액 등)은 수시 수정 가능 

∙ 협약 당시 수혜 중인 지원사항은 보고 범위이나, 종료된 지원사항은 보고 범위가 아님

※ 협약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기간이 중첩(또는 포함)되는 수혜사항만 보고

※ (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행기간이 3.1~12.31, 협약일이 3.15인 경우, 국외수혜정보 보고 시기는 과제수행기간 시작일을 

기점으로 중첩되는 경우에 보고 대상에 해당함. 

∙ 국외수혜정보보고 제도는 법령시행일(’24.2.6) 이후,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공모를 실시

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령시행일 이전에 공모 진행한 과제(계속과제 포함)인 경우 

국외수혜정보보고 의무가 없음

Q11. 학회발표, 자문 등의 대가 수수 시 보고 범위 여부

∙ 학회발표 또는 자문활동으로 동일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혜 대가*의 연간 누계가 5,000달러(USD) 이상인 경우 보고 범위 

  * 교통･음식･숙박 등 체재비 명목의 실비 지원도 포함

∙ 연구책임자가 국외기관으로부터 일회성으로 5,000달러(USD) 미만 자문활동 대가를 받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동일 국외기관으로부터 연간 누계 5,000달러* 이상을 받은 경우 보고 범위 

(환율계산일은 자문 등의 수행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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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국외과제 선정시 체제비 외에 직접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보고 범위 여부

∙ 연구비, 체제비, 소모품･표본 등 명목과 상관없이 지원 또는 대가가 있다면 보고 범위에 해당함

다만, 동일 국외기관으로부터 연간 누계 5,000불(USD 기준) 미만의 대가(지원)를 받는 경우, 보고 생략 가능

Q13. 대가 없이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보고 범위 여부

∙ 대가*가 없는 자문 등은 보고범위 제외 

* 금전, 유가증권 등 노무에 대한 보수 제공

Q14.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 보고 범위 여부

∙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연구 관련 지원 및 대가에 해당한다면 보고 범위

Q15. 보고 범위가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연설명

∙ 연구과제･시설･장비･인력 등을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받은 경우라면 보고 범위

시설･장비 지원 해당 시설･장비를 수혜자 소속기관(실험실 포함)에 반입하여 증여･대여하는 경우

인력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IRIS 조회 불가)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연구원 

체재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Q16. 해외 실험장비를 유상 구입 또는 무상 사용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으로서 보고범위 여부 

∙ 외국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증여･대여받는 경우 보고 범위에 해당함

∙ 해외 연구기관 또는 판매업체로부터 정당한 대가 지불 후 장비 구입 및 사용은 보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의 시설･장비에 대한 단순 공동활용은 보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Q17. 해외 정부･기관･단체 등에서의 겸직시 보고범위 여부

∙ 대가가 있는 겸직은 국외수혜정보 보고 범위에 해당하며, 대가가 없는 명예직은 보고 범위가 아님

Q18. 국외기관과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외수혜정보 보고 가능 여부                                                   

∙ 비밀유지계약(NDA) 등의 내용에 따라 국외수혜현황 보고가 어려운 경우, 보고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  

※ (예시) 지원･지급 출처에 국가명은 입력하되, 기관명은 ‘비밀유지계약 있음’으로 입력하고, 지원 금액은 범위(10,000~50,000불)로 

입력하는 등 보고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고 ‘비밀유지계약 있음’을 표시



참고 ￭￭￭

/ 313 /

Q19. 국외수혜정보의 우발적 보고 누락 또는 오입력한 경우의 처분 

∙ 연구현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외수혜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국가R&D과제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기타 

국외수혜정보보고 관련 문구가 IRIS 협약체결시 표준협약서에 추가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협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함이 바람직함

관련 문의는 IRIS 제도문의 게시판 활용 가능

* IRIS → R&D 신문고→ 연구수행문의(사업, 과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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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1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20 \



부록  관련 서식 ￭￭￭

/ 32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22 \



부록  관련 서식 ￭￭￭

/ 32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24 \



부록  관련 서식 ￭￭￭

/ 32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26 \



부록  관련 서식 ￭￭￭

/ 32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28 \



부록  관련 서식 ￭￭￭

/ 32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30 \



부록  관련 서식 ￭￭￭

/ 33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32 \



부록  관련 서식 ￭￭￭

/ 33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34 \



부록  관련 서식 ￭￭￭

/ 33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36 \



부록  관련 서식 ￭￭￭

/ 33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38 \



부록  관련 서식 ￭￭￭

/ 33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40 \



부록  관련 서식 ￭￭￭

/ 34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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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4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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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4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46 \



부록  관련 서식 ￭￭￭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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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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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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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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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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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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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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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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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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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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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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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7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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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7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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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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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7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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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8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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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8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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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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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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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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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8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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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9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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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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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39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96 \



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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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398 \



부록  관련 서식 ￭￭￭

/ 39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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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40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02 \



부록  관련 서식 ￭￭￭

/ 40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04 \



부록  관련 서식 ￭￭￭

/ 40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06 \



부록  관련 서식 ￭￭￭

/ 40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08 \



부록  관련 서식 ￭￭￭

/ 40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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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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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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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41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18 \



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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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20 \



부록  관련 서식 ￭￭￭

/ 42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22 \



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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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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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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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26 \



부록  관련 서식 ￭￭￭

/ 42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28 \



부록  관련 서식 ￭￭￭

/ 42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430 \



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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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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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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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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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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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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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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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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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서식 ￭￭￭

/ 43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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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0000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 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 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구축방법
(해당란에 ‘○’표시)

제 조 ･ 구 매 임차 개 발 기 타(직접 기재)

일반 주문제작 자체제작 리 스1) 렌 탈2)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출
연금 신청

금액

’00년자체
부담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3)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차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차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국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1) 리스 : 장기간 임차(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차(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3) 외자 : 외국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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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 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

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부록  관련 서식 ￭￭￭

/ 447 /

[별표 5]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0000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혁신도전형 R&D사업 해당여부 □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부처 또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사업별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연구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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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차 등
특이사항)

혁신도전형 R&D 사업 

연구시설장비

신속도입 신청

1 ○○○ □ 신청

2 □□□ □ 신청

3 △△△ □ 신청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바람

※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

하여 작성 바람

※ 임차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차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바람

※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표준규격서에 명시할 수 없는 특정 규격･사양, 모델 등에 

해당하는 연구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특정 구매 사유서 등 별도 서류 제출 바람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상의 연구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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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바람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

(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분류Ⅰ(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Ⅱ(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바람(10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바람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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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혁신도전형 R&D사업 해당여부 □

연구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혁신도전형 R&D사업

연구시설장비 신속도입 신청 □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국산 미국

구축방법
(해당란에 ‘○’표시)

제 조 ･ 구 매 임차
개 발 기 타(직접 기재)

일반 주문제작 자체제작 리 스1) 렌 탈2)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차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차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바람.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차(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차(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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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red.zeus.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

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

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한장비를구축해야만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구축필요성등)

※ Z E U S
검색창에
입 력 한
텍스트영문명

2

3

4

5

6

   ※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

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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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 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 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 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

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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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연구시설장비가격의적정성에대하여기술(기구축 동일장비가격, 타 제작사 장비가격과비교하는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표준규격서에 명시할 수 없는 특정 규격 사양, 모델 등에 해당하는

연구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특정 구매 사유 등을 기술한 별도 서류 제출 바람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

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담운영인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

시설장비의 운용(연구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연구시설

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

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

-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를 ZEUS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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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

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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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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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

본인은 “과제명”에 평가위원으로서 참여함에 있어 피평가자 및 기관과 금전적/직무적/인적 이해상충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

충 관계에 있을 시 평가 전문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상충의 관계가 발생할 시 이해상충의 

관계를 회피할 것과 과제평가단 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 평가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평가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 

< 이해충돌(상충)의 유형별 정의 >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직무적 이해상충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인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이해충돌(상충) 관계 확인 및 청렴･윤리 실천 서약 > 

1.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 취득 또는 향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본인은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3. 본인은 피평가자(또는 평가기관)와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사업 관계 경험이 없습니다. □

4. 본인은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른 평가 내용 녹취 및 평가결과 공포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

5. 본인은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6. 본인은 평가수행을 통해 평가 대상 과제가 최고의 성과가 창출 될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 본인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 연구과제 정보,연구책임자, 평가점수 및 기타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8. 본인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순간부터 평가결과가 안내되는 시점까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피평가자(기관), 평가위원 등 평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직간접적(온/오프라인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

9.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피평가자 현황 > 

연번 연구책임자명 소속 기관 소속 부서 

20  .  . 

           소속기관: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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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등록･기탁 확인서(예시)

연구개발과제번호
성과물고유번호

전담기관 등록･기탁 번호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연구성과 유형 연구성과명

연구성과 창출자

(소속)

연구성과 등록･기탁일

(YYYY.MM.DD)

상기 연구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의거하여 등록･기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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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등록･기탁 확인서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본 양식은 예시이며, 연구성과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삭제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2. 성과물고유번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성과물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전담기관 등록･기탁 번호: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 중인 등록･기탁 번호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2의 성과물 고유번호와 전담기관 등록･기탁 번호가 일치하면 미작성].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기간: 연구성과가 창출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연구성과 유형: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소프트웨어(저작권),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중 등록･기탁된 성과의 유형을 기재합니다.

10. 연구성과명: 등록･기탁한 연구성과명을 기재합니다.

11. 연구성과 창출자 (소속): 연구성과를 창출한 당사자의 성명과 소속된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12. 연구성과 등록･기탁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서 연구자가 등록･기탁한 연구성과를 검증하여 등록･기탁을 확정한 날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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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

내
용

이
 있

는
 경

우
 

등
 필

요
 시

)

2
번

3
번

공
모

･선
정

공
고

(공
모

)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과
제

제
안

요
구

서
(R

FP
)(품

목
, 

과
제

 등
 지

정
내

용
이

 있
는

 경
우

 등
 필

요
 시

)
3
번

신
청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 
개

인
정

보
 및

 과
세

정
보

 제
공

활
용

 동
의

서

∙ 
연

구
윤

리
･청

렴
 및

 보
안

서
약

서
(필

요
 시

)

∙ 
신

청
자

격
 적

정
성

 확
인

서
(필

요
 시

)

∙ 
가

점
 및

 감
점

 사
항

 확
인

서
(필

요
 시

)

∙ 
연

구
데

이
터

 관
리

계
획

서
(필

요
 시

)

∙ 
신

규
참

여
연

구
자

 채
용

 확
인

서
(필

요
 시

)

∙ 
영

리
기

관
의

 연
구

실
운

영
비

 활
용

･관
리

 계
획

(필
요

 시
)

∙ 
연

구
개

발
기

관
의

 연
구

개
발

비
 사

용
 신

청
서

(필
요

 시
)

제
1
호

별
지

4

별
지

2
1

7
번

8
번

4
번

5
번

6
번

9
번

사
전

검
토

∙ 
신

청
자

격
 적

정
성

 확
인

서
(필

요
 시

)
4
번

선
정

평
가

<평
가

자
>

∙ 
이

해
충

동
(상

충
) 

방
지

 및
 청

렴
･윤

리
 실

천
서

약
서

(필
요

 시
)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평

가
 참

여
 확

인
서

(필
요

 시
)

∙ 
전

문
가

 회
의

록
(필

요
 시

)

<연
구

개
발

기
관

 및
 연

구
자

>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 
가

점
 및

 감
점

사
항

 확
인

서
(필

요
 시

)

∙ 
이

의
신

청
서

(필
요

 시
)

제
1
호

제
8
호

1
3
번

1
4
번

2
번

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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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단
계

활
용

 서
식

시
행

규
칙

연
구

개
발

비
 

사
용

 기
준

시
설

･장
비

표
준

지
침

매
뉴

얼

협
약

체
결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협

약
서

∙ 
개

인
정

보
 및

 과
세

정
보

 제
공

활
용

 동
의

서

∙ 
연

구
윤

리
･청

렴
 및

 보
안

서
약

서

∙ 
연

구
데

이
터

 관
리

계
획

서
(필

요
 시

)

∙ 
영

리
기

관
의

 현
금

 계
상

 인
건

비
 관

리
 계

획
 및

 현
황

(필
요

 시
)

∙ 
신

규
참

여
 연

구
자

 채
용

 확
인

서
(필

요
 시

)

∙ 
영

리
기

관
의

 연
구

실
운

영
비

 활
용

･관
리

 계
획

(필
요

 시
)

∙ 
연

구
개

발
기

관
의

 연
구

개
발

비
 사

용
 신

청
서

(필
요

 시
)

∙ 
위

임
장

(부
속

기
관

 협
약

 위
임

용
)(

필
요

 시
)

제
1
호

제
2
호

별
지

3

별
지

4

별
지

2
1

7
번

8
번

6
번

9
번

1
2
번

변
경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협

약
서

∙ 
연

차
보

고
서

, 
단

계
보

고
서

(필
요

 시
) 

∙ 
개

인
정

보
 및

 과
세

정
보

 제
공

활
용

 동
의

서
(필

요
 시

)

∙ 
연

구
윤

리
･청

렴
 및

 보
안

서
약

서
(필

요
 시

)

∙ 
영

리
기

관
의

 현
금

 계
상

 인
건

비
 관

리
 계

획
 및

 현
황

(필
요

 시
)

∙ 
신

규
참

여
 연

구
자

 채
용

 확
인

서
(필

요
 시

)

∙ 
영

리
기

관
의

 연
구

실
운

영
비

 활
용

･관
리

 계
획

(필
요

 시
)

∙ 
연

구
개

발
기

관
의

 연
구

개
발

비
 사

용
 신

청
서

(필
요

 시
)

∙ 
연

구
개

발
기

관
 변

경
 동

의
서

(필
요

 시
)

∙ 
인

수
합

병
 확

인
서

(필
요

 시
)

제
1
호

제
2
호

제
3
･4

호

별
지

3

별
지

4

별
지

2
1

7
번

8
번

9
번

1
0
번

1
1
번

연
차

보
고

서
 제

출
 

∙ 
연

차
보

고
서

 
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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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단
계

활
용

 서
식

시
행

규
칙

연
구

개
발

비
 

사
용

 기
준

시
설

･장
비

표
준

지
침

매
뉴

얼

단
계

평
가

<평
가

자
>

∙ 
이

해
충

동
(상

충
) 

방
지

 및
 청

렴
･윤

리
 실

천
서

약
서

(필
요

 시
)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평

가
 참

여
 확

인
서

(필
요

 시
)

∙ 
전

문
가

 회
의

록
(필

요
 시

)

<연
구

개
발

기
관

 및
 연

구
자

>

∙ 
단

계
보

고
서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필
요

 시
)

∙ 
이

의
신

청
서

(필
요

 시
)

제
4
호

제
1
호

제
8
호

1
3
번

1
4
번

2
번

최
종

평
가

<평
가

자
>

∙ 
이

해
충

동
(상

충
) 

방
지

 및
 청

렴
･윤

리
 실

천
서

약
서

(필
요

 시
)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평

가
 참

여
 확

인
서

(필
요

 시
)

∙ 
전

문
가

 회
의

록
(필

요
 시

)

<연
구

개
발

기
관

 및
 연

구
자

>

∙ 
최

종
보

고
서

∙ 
이

의
신

청
서

(필
요

 시
)

제
5
호

제
8
호

1
3
번

1
4
번

2
번

특
별

평
가

<평
가

자
>

∙ 
이

해
충

동
(상

충
) 

방
지

 및
 청

렴
･윤

리
 실

천
서

약
서

(필
요

 시
)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평

가
 참

여
 확

인
서

(필
요

 시
)

∙ 
전

문
가

 회
의

록
(필

요
 시

)

<연
구

개
발

기
관

 및
 연

구
자

>

∙ 
연

구
개

발
과

제
 변

경
 및

 중
단

 요
청

서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 
연

차
보

고
서

, 
단

계
보

고
서

(필
요

 시
)

∙ 
이

의
신

청
서

(필
요

 시
)

제
9
호

제
1
･3

･4
호

제
8
호

1
3
번

1
4
번

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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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단
계

활
용

 서
식

시
행

규
칙

연
구

개
발

비
 

사
용

 기
준

시
설

･장
비

표
준

지
침

매
뉴

얼

연
구

개
발

비
 이

월
 (

협
약

변
경

)

※
 협

약
변

경
 사

항
에

 해
당

하
나

, 
일

반
적

인
 협

약
변

경
과

 달
리

 

단
계

가
 종

료
되

어
 단

계
별

로
 연

구
개

발
비

 정
산

결
과

가
 

나
온

 후
 진

행
하

는
 사

항
임

을
 고

려
하

여
 협

약
변

경
와

 구
분

하
여

 표
기

함
 

∙ 
이

월
 승

인
 신

청
서

(필
요

 시
)

1
5
번

연
구

개
발

비
 정

산

∙ 
연

구
개

발
비

 사
용

실
적

보
고

서

∙ 
연

구
개

발
기

관
의

 자
체

 회
계

감
사

 의
견

서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현

물
부

담
 확

인
서

(필
요

 시
)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정

산
 이

의
신

청
서

(필
요

 시
)

제
7
호

별
지

5

별
지

6

별
지

7

간
접

비
고

시
비

율
 산

출

∙ 
간

접
비

고
시

비
율

 산
출

 신
청

서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간

접
비

 지
출

내
역

서
(필

요
 시

)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간

접
비

 학
교

회
계

전
출

금
 지

출
내

역
서

(필
요

 시
)

별
지

1
8

별
지

1
9

별
지

2
0

연
구

개
발

성
과

의
 비

공
개

 요
청

∙ 
연

구
개

발
성

과
의

 비
공

개
 요

청
 사

유
서

1
6
번

추
적

조
사

∙ 
성

과
활

용
보

고
서

∙ 
연

구
성

과
 등

록
･기

탁
 확

인
서

제
6
호

2
6
번

기
술

료
등

 

징
수

･납
부

 및
 사

용

실
시

계
약

∙ 
연

구
개

발
사

업
 기

술
실

시
계

약
 보

고
서

 
1
7
번

기
술

료
 징

수
 

∙ 
기

술
료

 징
수

결
과

 보
고

서
1
8
번

실
시

결
과

보
고

∙ 
기

술
실

시
 결

과
보

고
서

1
9
번

기
술

료
등

 납
부

∙ 
기

술
료

등
 납

부
고

지
서

∙ 
기

술
료

등
 납

부
변

경
 신

청
서

2
0
번

2
1
번

사
용

실
적

보
고

∙ 
기

술
료

 사
용

실
적

보
고

서
2
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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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단
계

활
용

 서
식

시
행

규
칙

연
구

개
발

비
 

사
용

 기
준

시
설

･장
비

표
준

지
침

매
뉴

얼

제
재

제
재

처
분

평
가

단
 운

영

∙ 
제

재
처

분
평

가
단

 청
렴

･윤
리

 실
천

 서
약

서

∙ 
제

재
처

분
평

가
단

 종
합

심
의

서

∙ 
환

수
금

 처
분

심
의

서

2
4
번

2
3
번

2
5
번

사
전

통
지

 및
 확

정
처

분
∙ 

제
재

처
분

평
가

단
 종

합
심

의
서

 

∙ 
환

수
금

 처
분

심
의

서

2
3
번

2
5
번

재
검

토
 요

청
시

∙ 
재

검
토

 요
청

서
제

1
0
호

학
생

인
건

비

관
리

통
합

관
리

기
관

 

지
정

 및
 취

소

∙ 
학

생
인

건
비

통
합

관
리

기
관

 지
정

･변
경

 신
청

서
(지

정
 및

 변
경

 신
청

 시
)

∙ 
학

생
인

건
비

통
합

관
리

기
관

 지
정

 취
소

 신
청

서
(취

소
 신

청
 시

)

별
지

8

별
지

1
2

통
합

관
리

기
관

 

운
영

 및
 점

검

∙ 
학

생
연

구
자

 연
구

참
여

확
약

서
(학

생
인

건
비

통
합

관
리

기
관

)

∙ 
학

생
인

건
비

통
합

관
리

 자
체

점
검

표

별
지

1

별
지

9

비
통

합
관

리
기

관
 운

영
∙ 

학
생

연
구

자
 연

구
참

여
확

약
서

(학
생

인
건

비
통

합
관

리
기

관
 외

 기
관

)
별

지
2

연
구

시
설

･장
비

비

통
합

관
리

통
합

관
리

기
관

 

지
정

 및
 취

소
∙ 

연
구

시
설

･장
비

비
통

합
관

리
기

관
 지

정
 신

청
서

(지
정

 신
청

 시
)

별
지

1
3

운
영

 및
 점

검

∙ 
연

구
시

설
･장

비
비

통
합

관
리

기
관

 자
체

점
검

표

∙ 
연

구
시

설
･장

비
비

통
합

관
리

기
관

 적
립

한
도

 증
액

 신
청

서
(필

요
 시

)

∙ 
연

구
시

설
･장

비
비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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